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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배경과 목

1)연구의 배경

동서 냉 시 가 끝이 나고 교역자유화추세의 흐름으로 세계경제는 새로운 변

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이제 세계 각국은 이데올로기의 차이에 의한 구별이

사라지고 자국의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경쟁의 시 가 도래한 것이다.이는 세

계화와 지역화라는 양면 이고 역설 인 두 가지의 새로운 양상이 동시에 추진

되는 상을 보여 다.즉,WTO체계의 출범,무역 투자 등 국제통상의 각 분

야에 있어서 세․비 세장벽의 축소,그리고 교통 통신의 발달 등에 의한

자유무역이 세계 으로 확 되고 있고,한편으로는 유럽의 EU(유럽연합),북

미의 NAFTA(북미자유무역 정),남미의 MERCOSUR(남미공동시장)등과 같은

지역 간의 블록화 역시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여기에 2007년 DDA(도

하개발어젠다) 상이 재개되면서 다자간 통상 상 무역자유화 논의가 진 되

고 있으며,2007년 7월 기 으로 재 205건의 FTA(자유무역 정)가 체결되어있

는 상황이고 이 114건이 2001년 이후 새롭게 체결된 정이다.그리고 이러한

FTA 체결국간의 교역은 이미 세계 교역 55%를 과하고 있다.(무역통상

진흥 종합시책,2008)

특히 동북아 경제권이 EU,NAFTA와 함께 세계 3 교역권으로 성장함에

따라 세계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환경 하에서,지역 경제 물류주도권

을 확보하고 자국을 동북아 비즈니스의 거 으로 하려는 국가 간 경쟁이 어느

지역보다도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동북아 경제권에서의 국가 간 물류

비즈니스 주도권 경쟁의 특징은 경쟁 물류 인 라 개발과 경제특구(Special

EconomicZone)제도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즉,동북아 주요국들은 자국의

항만과 공항을 동북아의 물류 비즈니스 거 으로 육성하고자 규모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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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인 라를 확충하는 한편,경제특구제도의 도입을 통해 격 인 인센티

와 로벌 수 의 물류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여 국제화물과 로벌 기업

의 투자를 극 흡수하는 략을 구사하고 있다.(김용진,2003,p.164)

우리나라는 1970년 마산 수출자유지역을 지정을 시작으로 개발도상국의 지

를 이용하여 국내 산업을 극 인 수출지향 인 정책을 펼침으로서 산업화에

성공하 다.그러나 이후 자본축 의 확 로 인하여 경제성장의 지속에는 한계가

있었으며,노동력 역시 인구 증가율은 어들고 교육기회가 단기간에 폭 확

되어 과거와 같은 양 성장을 기 할 수 없고 노동비용의 우 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도출되었다.이후 우리나라는 1997년 IMF외환 기에 직면하여 국가경

제의 회복과 세계 경제의 로벌화에 처하기 해 외국인투자의 요성을 인

식하고 세자유지역의 도입을 논의하는 등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꾸 히 추진

하여 왔다.특히 동북아 경제권 내에서 홍콩과 싱가포르,상해 등이 동북아 비즈

니스의 거 으로 육성하기 한 계획을 경쟁 으로 추진함으로써 이에 한 국

가 응이 실하 으며,외환 기 이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격

하게 증가하 던 외자유치 액이 감소세로 반 되자 이에 응하기 한 방안

이 모색되었다.이 기간 세자유지역 제도가 도입되어 항만과 공항을 심으로

지정 운 에 들어갔으며 수출자유지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 운 되어졌

다.그리고 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허 동북아 물류 심국가의 건설

략을 수립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심 국가 구상”에 반 하여 단기간 내에 경쟁

국 수 의 매력 인 투자환경,기업 비즈니스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특

정 지역에 해 선진 인 라 구축과 폭 인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특구

정책을 채택하게 된다.(임성훈,2006,p.1)

이에 따라 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으로 분리 운 되어 오던 것을 자유무

역지역으로 통합하여 운 하기 시작하 고,부산․진해, 양만권,인천 등 3곳에

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운 되기에 이른다.

2)연구의 목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의 변화에 응하고 국을 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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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즈니스 거 으로 발돔움하기 한 치에 있다.이미 세계 각국은 생산,

물류,비즈니스,기술 신 기능 등이 결합된 경제특구를 개발하고,입주하는 기업

에는 각종 인센티 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투자의 유치에 극 나서고 있

다.

우리나라는 국제자유항의 도입을 논의한 것을 시작으로 마산 수출자유지역을

지정 운 하고 재 10곳의 자유무역지역과 6곳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운

하고 있다.하지만 아직 외국인 투자유치의 실 이 미비하고 성공 인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하기에는 이르다. 한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자본

의 유치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의 기본 목 이 유사하고,외국인 투자자의 입장

에서는 비슷한 제도의 지역이 16곳이나 되어 투자 결정시 혼란을 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동북아 경제권 내에서 경쟁력있는 투자지역을 갖추기 하여 우리나

라에서 운 인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한 비교연구의 필요성이 제

기된다.그리고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비교에 앞서 두 제도에 한 이

해를 높이기 하여 경제특구제도에 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이를 통

하여 두 제도가 가지는 문제 을 도출하여 발 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 이 될 것이다.

2.연구의 범 와 방법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비교에 한 연구이다.자

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은 경제특구의 유형으로서 외국인 자본의 유치와 지

역경제의 발 등의 목 으로 운 되어 지고 있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경제특구제도의 이론 고찰을 통하여 경제특구제도에 하여 이해하고 해외의

경제특구 성공사례를 연구하여 재 우리나라에서 운 인 자유무역지역과 경

제자유구역을 비교함으로써 두 제도의 문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본

연구의 주된 범 로 설정하 다.

상술한 연구범 에 따라 연구의 내용을 효과 으로 논술하기 하여 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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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구성상 서론을 포함하여 6개장으로 구분한다.서론인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 과 연구의 범 방법에 하여 서술한다.제2장에서는 경제특구의 개념과

발 과정을 고찰한 후 경제특구의 유형을 개 하고 우리나라에서 경제특구가 논

의되어지고 도입된 과정을 약술한다.제3장에서는 성공 인 경제특구를 운

인 홍콩,싱가포르,UAE의 두바이, 국상해 푸동신구 등 4곳의 사례를 살펴본

다.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운 인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각 제도의 특성을 고찰한다.그리고 제5장에서는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문제 을 검토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각 장별 요약과 결론을 도출하여 본 연구의 한계 과 시

사 을 언 하 다.

한편 설정된 본 연구의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연

구방법을 선택하 다.문헌연구에 있어서는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련

된 국내외 학자들의 서 연구논문은 물론,연구단체의 학술지 해운,무역

기 의 각종 보고서와 간행물 그리고 각 단체들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들을

다각 으로 분석․검토하 다. 한 본 논문이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한 것이므로 제도 근거가 되는 련 법규의 내용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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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경제특구의 특성과 경제 효과

1.경제특구의 개념과 발 과정

1)경제특구의 개념

경제특구(SpecialEconomicZone)는 국내의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제도를 특

정지역에 용함으로써 외국기업들이 선호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해 설정된 특

별경제지구이다.(박병원,2002)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에서는 경제특구란 “어

떤 한 국가 내에서 정책 으로 특별히 선정된 공업단지지역으로 이곳에 진출하

여 기업을 설립하여 경 활동을 벌이도록 유도하기 하여 설정된 지역이다”라

고 정의하고 있다.즉,일반 으로 경제특구란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 내

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일정한 경제 활동 부문에 해 외 인 조치를 허용해

주는 특별 지역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다.여기서 외 인 조치는 경제특구의

목 과 유형에 따라 다양하나 체로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세 조세 등을

경감해 주는 형태로 나타난다.(남덕우외,2003,p.121)

재 세계 으로 조성된 경제특구는 약 850여개 이상으로 자유무역지역

(FreeTradeZone),외국무역지역(ForeignTradeZone),자유공업지역(Industrial

FreeZone),자유지역(FreeZone),수출자유지역(ExportFreeZone),수출가공지

역(ExportProcessingZone)등과 같이 설치국가의 경제상황,설치지역의 입지조

건,설치목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선진국 아시아, 남미,아 리카

등 70여 개국 이상에서 설치하여 운 되고 있다. 한 최근에는 선진국에서 새로

운 형태의 경제특구들이 모색되고 있으며,이러한 경제특구의 성장은 다수의 국

가들이 경제특구를 단순한 무역정책의 수단이 아닌 경제개발 략의 한 수단으

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특구의 성공 인 특징을 살펴보면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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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설치 지역 는 명명 기

자유무역지역

(FreeTradeZone)
통 용어(19세기 이후)

외국무역지역

(ForeignTradeZone)
미국,인도

자유공업지역

(IndustrialFreeZone)
아일랜드,리베리아

자유지역

(FreeZone)
아랍에미리트

마낄라도라

(Maquiladora)
멕시코

수출자유지역

(ExportFreeZone)
아일랜드

수출자유지역

(FreeExportZone)
한국

수출가공지역

(ExportProcessingZone)

필리핀,말 이시아, 키스탄,

싱가포르

경제특구

(SpecialEconomicZone)
국

투자진흥지역

(InvestmentPromotionZone)
스리랑카

기업의 유치 집 을 통한 클러스터화와 외 네트워크가 구축되고,생산,

R&D, 융 심의 세계 복합 거 이 되고 있으며,지식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

과 산업고도화의 핵심지역으로 성장하여 국내법을 용받지 않는 특별 행정자치

지구 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표-1> 통 경제특구의 주요 명칭

(자료:남덕우외,한국경제 생존 로젝트 경제특구,2003,p.123)

이러한 경제특구는 단순한 외자유치 수단이 아니라,모든 기업이 최상의 조건

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양질의 경 자원과 인

라 등에서 승부가 결정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지 를 이용하여 국내 산업을 극 인 수출지향



- 7 -

인 정책을 펴 산업화에 성공하 으나 자본축 의 확 로 인한 경제성장의 지속

에는 한계가 나타났다.그리고 노동력 역시 인구 증가율이 고 교육기회가 단기

간에 폭 확 되어 과거와 같은 양 성장을 기 할 수 없고 노동비용의 우

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서문성,2008,p.62)

<그림-1>경제특구의 개념

경제특

� 초 기업들 클러스터

� 생산, R&D, 역, 금 계적 거점

� 경제 ·산업 고 화 주 역

한
프라

경 원
Pool가 역량

집

해

내
타 역

사업 비스
기능

정학적
치

행정 원과
티브

차등

동

경제특

� 초 기업들 클러스터

� 생산, R&D, 역, 금 계적 거점

� 경제 ·산업 고 화 주 역

한
프라

경 원
Pool가 역량

집

해

내
타 역

사업 비스
기능

정학적
치

행정 원과
티브

차등

동

(자료 : 박재룡, “경제특구의 성공 추진방안”,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제364호,2002.9.4)

2)경제특구의 발 과정

경제특구의 기원은 로마제국의 자유무역거 이나 세의 자유도시 는

제국의 자유항(FreePort)까지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자유항1)의 유래는 B.C

2000년경의 페니키아시 에서 시작되어,12~17세기 지 해 자유도시와 한자동맹

자유(항)도시를 심으로 성장하 고, 의 자유항은 약 100여년 독일의 함

부르크에서 완성되어 미국과 극동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세의 자유항은

1)일반 으로 국제자유항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가 일정한 조건하에서 외국화물에 하여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하는 지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구체 으로 한나라의 세행정과 통제로부터 제외된 항으로서

세 각종 제세공과 이 면제된다.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상품의 반출과 반입 그리고 가공처리, 장

등이 자유로운 특정지역이다.



- 8 -

지 해를 심으로 발달하 는데 이때 설치된 Livorno항( 는 Leghorn)(1574년),

Genoa항(1590년)에 자유무역항이라는 특권이 주어져 근 의미의 자유항으로

서 효시를 이루었다.당시의 자유항은 자유성이 약하여 선박과 화물의 입․출항,

보 은 허용되었으나 상품의 가공,제조 등은 허락되지 않았다. 세의 자유항은

18세기 신흥해운국에 려 몰락하게 되고 함부르크,싱가포르,홍콩과

같은 폭넓은 자유성을 가진 자유항이 등장하게 되었다.

함부르크는 1881년 5월 25일 자유항시가 되었으며,싱가포르와 홍콩은 각각

1819년,1841년 국의 식민지로서 자유항으로 고시되어 오늘날까지 아시아와 유

럽을 잇는 계무역항으로서 발 하 다.

제2차 세계 후 자유항은 자유항이라기보다 자유무역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 설치되기에 이르 고 특히 개발도상국은 국가경제개발,수출증진

다양화 략으로 자유무역지역을 설치 운 하게 되었다.여기서 자유무역지역

의 개념은 국가의 세선 외측에 치한 제한된 비 세지역으로서 통 차,

세 제세공과 등의 면제특 을 부여하고,화물의 반․출입 계 등을 자

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법 ․지리 경제활동특구를 의미한다.(진형인외,1999,

p.85)

1948년에 나마가 콜론시에 콜론자유지 를 설치하여 남미 시장의 개척의

거 이 되었고 특히 아일랜드의 샤논국제자유항이 거둔 좋은 성과가 세계 각처

에 되면서 아시아에서는 미국의 향력을 받아 1959년 오키나와에 자유항의

일종인 외국무역지 가 설치되었다.이후 1966년 만의 카오슝에 ‘고웅수출가공

부’가 설치되었으며,우리나라는 만의 수출가공구를 모델로 하여 1970년,1973

년에 각각 마산과 이리에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 다.특히 싱가포르는 1819년에

도입한 자유항제도를 포기하고 1969년 자유무역지 법(FreeTradeZonesAct)를

제정․시행한 이후 오늘날 가장 성공 으로 자유무역지 를 운 하고 있다.이와

같이 경제특구는 계무역 심의 세 이탈리아형 자유항보다는 계무역,가공,

제조,상품 시 등을 허용하는 자유무역지 가 설정,계속 확 되어 발

되었다.(김범 ,1990,pp.60~62)

한편 경제특구라는 용어가 본격 으로 사용된 것은 1979년 국이 외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동남부 연해지역에 한해 극 인 시장경제체제의 허용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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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추진하면서부터다. 국은 1978년 12월 개최된 국 공산당 11기 회의에서

기존의 이데올로기 우선정책을 경제건설 우선정책으로 환하고 1979년 둥성

의 선 ,주하이,산터우,샤면 등 4개 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해외기업을

유치해서 수출 가공 산업은 물론이고,상업․ 융․ 분야까지 개방하여 수출

지향 산업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하 다.

이것이 성공을 거두자 1984년 동부해안 도시인 상해,다이 ,텐진,칭다오,

우 등 14개 도시에 경제기술개발특구를 설치하여 제조업 심의 수출 가공 산

업을 일으켰다.그리하여 지 의 선 과 상해 푸동지구를 건설하여 재로는

국의 국가 경제특별지역은 모두 150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특구의 개념은 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본, 만 등 세계

각국에서 법 ․제도 으로 국내의 다른 지역과 구분하여 생산,무역,조세상의

특별한 우가 주어지는 자유무역지 ,국제투자자유지역,수출자유지역 등과 같

은 지역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편화되었다.(강한균,2005,pp.247~248)

2.경제특구의 유형 특성

세계 으로 수백 개에 달하는 경제특구의 유형 특성은 설치 목 ,설치

국가의 경제 상황 설치 지역의 입지 조건 등에 따라 크게 다르다.이러한 까

닭에 분석자의 다소 주 인 기 에 따라 존하는 여러 가지 경제특구들을 구

분하고 분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참고로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경제특구의

유형을 생산 심형,국제 교역 심형,생산 교역 복합형,지식 창조형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 다. 국토연구원에서는 무역․물류형,제조․가공형,복합형,

업무형 등 네 가지로 유형을 구분한바 있다.

여기서는 기능 인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특구를 무역 심형,생산 심형,역

외 융 센터 복합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 새롭게 추구되는 미래형 경제특구 유형을 살펴 으로써 경제특구제

도의 발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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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사례지역

무역

심형

특구

⦁지리 이 ․물류인 라 등을 활용한

국가 간 교역기능을 진하기 한

지역

⦁한국의 물류 심형 자유

무역지역(부산,인천 등)

⦁미국의 외국무역지역

⦁일본의 수입 진지역

생산

심형

특구

⦁가장 일반 인 경제특구의 유형으로

렴한 생산비용 세제상 혜택 등을

이 으로 기업의 생산거 을 유치하는

지역

⦁산업의 종류나 공간 범 등에 따라

세분가능

⦁한국의 생산 심형 자유

무역지역(마산,군산 등)

⦁멕시코의 마낄라도라

⦁ 만의 카오슝 수출가공구,

신쥬 과학공업원구

⦁일본의 테크노폴리스

⦁ 국 경제특구

역외

융

센터

⦁ 융 련 제반 규제와 조세 등을 완화

하거나 철폐하여 국제 융을 의도

으로 유치하기 해 설정한 특정지역

⦁바 인

⦁리부안(말 이시아)

복합형

특구

⦁교역․생산․ 융․ 등이 결합한

형태로 제조업 외에 서비스 등까지

포함한 종합 인 비즈니스 심지역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홍콩,싱가포르, 국

푸동,두바이(UAE)

1)무역 심형 경제특구

무역 심형 경제특구의 가장 일반 인 형태로는 자유무역지역(FreeTrade

Zone)을 들 수 있다.자유무역지역이란 국내의 여타 지역과 공간 으로 분리된

일정 구역으로서,구역 내의 수입 물품에 해 수량제한, 세 물품세의 지불,

외환 통계,기타 소비자 보호를 한 각종 규제 등을 면제받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물품들은 장,분류, 시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지역 내에 입지한 공장에서 가공,조립되어 해외로 자유롭게 수출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내의 물품들이 국내로 반입될 경우에는 통상 인 수입 쿼터

를 용받거나 세 물품세 등을 지불해야 한다.

<표-2>경제특구의 유형 내용

(자료:서울 행정 학원,“경제자유구역 리체제의 효용화 방안에 한 연구”,

2004.09.26,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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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규모는 공항에 있는 면세 처럼 아주 소규모의 것으로부터 홍

콩,싱가포르처럼 국가 체를 차지하는 규모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한 기능에서도 단순한 장 기능만을 수행하는 ‘보세창고’가 있는가 하면,제조업

서비스업 체에 걸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유무역지역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갖는 자유무역지역의 기본 특징은 무역에 한 세

수량 제약,행정 규제 등을 경감함으로써 설치 국가의 보호 장벽 수 을 낮

추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이외에도 자유무역지역은 다음과 같은 활용 이

을 가지고 있다.첫째, 세계 모든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들은 통상 인 통

차를 거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하역되어 장된다. 한 일반 으로 자

유무역지역 내에서는 쿼터 제한이나 본드 규제를 용받지 않기 때문에 쿼터 이

상을 장시켜 놓았다가 쿼터를 활용할 수 있을 때마다 곧바로 반출시킬 수 있다.

둘째,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하는 기업은 물품이 자유무역지역 내에 머물러 있거

나 해외로 수출될 경우에는 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 의 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자유무역지역 내 반입 물품은 세 당국의 감시를 받기는 하지

만 세 의 보호 아래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는 언제든 자기

물품에 한 완 한 권리를 가진다.즉,보세 창고 보 증을 이용하여 은행 출

을 받을 수 있으며 권리의 양도 담보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자유무역지역 내의 일정 공간은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이러한 기

능은 특히 진출국 내에 독자 인 매 시설을 갖고 있지 못한 외국기업들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무역 심형 경제특구의 형태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에도 자유항(FreePort),

통과지 (TransitZone),자유구역(FreePerimeter), 계무역지역(Entrepot)

수입 진지역(ForeignAccessZone)등이 무역 심형 경제특구에 속한다.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물류 심형 자유무역지역을 들 수 있으며,부산항과 양항,

인천항,인천국제공항 등 4곳에 설치 운 되고 있다.

2)생산 심형 경제특구

생산 심형 경제특구는 세계 각국에 가장 리 보 되어 있으며,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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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하다는 에서 가장 표 인 경제특구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제조업

부문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목 으로 조성한 생산 심형 경제특구는

주로 제조업을 한 공업 단지를 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 심형 경제특구는 다시 그 세부 유형에 따라 서로 상이하기도

하지만 거의 공통 으로 용될 수 있는 특징들을 정리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투자자유지역 내에서 수출 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는 무 세로 어떠

한 수량 제한도 용받지 않고 수입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원자재 수입의 무

세화는 내수 매의 경우에 통상 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한 국내 원자재

간재 구입의 경우에는 보통 투자자유지역과 국내 경제와의 후방 연계

(backward linkages)를 활성화하기 해 지원하는 환불(rebate)이나 환

(drawback)등에 의해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둘째,투자자유지역 내에서는 법인세,소득세 등이 보통 3년에서 10년 기간 동

안 면제 는 감면되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셋째,투자자유지역에서는 입주 회사들의 행정 비용을 이고 불필요한 납기

지연을 방지하기 해 행정부서의 지소가 설치되어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 이다. 한 원자재나 자본재의 수입과 상품의 수

출에 필요한 서류가 폭 간소화되고 국내 경제에 용되는 각종 규제를 면제받

게 된다.이처럼 면제되는 규제 내용들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이익의 본국 송

환에 한 제한,외국인 고용에 한 제한,노동 약 인 자본 시설재 수입에

한 규제 사항 등이 있다.

넷째,일반 으로 투자자유지역 내에는 기타 지역보다 우수한 도로망,통신시

설 등의 사회간 자본 시설이 설치된다. 한 기 수도사용에 해 보조가

제공되고 타 지역보다 임 료가 낮게 설정된다.

이러한 공통 인 특징을 지닌 여러 형태의 투자자유지역에 해 우선 으로

해당되는 지역의 범 설치 목 등을 기 으로 나 어 보면,크게 수출가공

지역(EPZ:ExportProcessingZone), 역형 수출가공지역,선진기술 기업 유치

를 한 특정공단,국내 산업 구조 고도화를 한 첨단 산업단지 등과 그 외에

그들과는 다른 고유한 특징을 지닌 국의 경제특구를 들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생산 심형 자유무역지역을 들 수 있으며,마산과 익산,군산, 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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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곳에 설치 운 되고 있다.

3)역외 융 센터(OffshoreBankingCenter)

역외 융(OffshoreBanking)이란 일국 은행의 해외 사무소(Agency),해외 지

(Branch), 는 자은행(SubsidiaryBank)이 본국 밖에서 업 활동을 하는 것

을 말한다.여기서 해외 사무소는 출이나 자 이 업무는 담당할 수 있지만

은 취 하지 못하고,해외의 자은행은 주재 국가의 국내 은행과 같은 업무를

취 하고 같은 규제를 받으나 본국의 규제는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한 해외

지 은 주재국 국내 은행과 같은 업무를 취 하고 주재국과 본국의 규제를 함께

받는 경우를 말한다.

역외 융 센터란 이러한 역외 융을 담당하는 기 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서,은행 업무에 한 제반 규제와 조세 등을 완화하거나 철폐함으로써 국제

융 업무를 의도 으로 유치하기 해 설정한 특정 지역을 말한다.

재 세계 으로 바하마,바 인,말 이시아의 라부안,홍콩,룩셈부르크,싱가

포르 등에 70여 개의 역외 융 센터가 있고,이들 일부는 실제의 이나

출 업무를 취 하는 것이 아니라 바하마나 이만 군도와 같이 장부 기록상으

로만 자 계의 역할을 하는,이른바 ‘페이퍼(Paper)’센터2)들이다.

4)복합형 경제특구

복합형 경제특구는 무역 심형 경제특구,생산 심형 경제특구 역외 융

센터 등이 복합 으로 결합된 형태를 의미한다.이에 따라 제조업뿐만 아니라 무

역․생산․ 융 등 경제활동에 한 폭 넓은 자유가 보장되는 지역이 이에 해당

한다.따라서 복합형 경제특구는 국제 비즈니스의 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싱가포르․홍콩․아일랜드․ 국 푸동신구․두바이 등이 표 인 가 된다.한

국의 경제자유구역․제주국제자유도시는 이러한 복합형 경제특구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정 철,2007,p.15)

2)물리 실체 없이 서류형태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가르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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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래의 경제특구 유형과 발 방향

세계화,정보화,지식 집약화로 요약되는 21세기의 경제 변화에 따라 기존의

경제특구도 변화 는 진화될 망이다.앞으로 나타날 경제특구의 유형은 한마

디로 지식 창조형 특구라 할 수 있다.지식 창조형 특구란 기존의 특구 기능(생

산,교역, 융 등)이 지식(Knowledge)이라는 매개체와 결합되면서 지속 으로

새로운 지식을 자가 발 식으로 업그 이드해 가는 형태라 할 수 있다.즉,지식

기반 경제 시 (Knowledge-basedeconomy)3)를 맞이하면서 지식과,정보의 창

출,확산,분배,활용 등이 모든 경제 활동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그림-2>경제특구의 유형별 종류

기능

무역 역 수출 역

경제특

항 특정 공단

첨단 산업 단

역 금 터

동 경제특

홍콩, 싱가포

특화 산업 단 복합형 비 니스 거점

무역 생산 금 복합

<미래 경제특 형>

기능

무역 역 수출 역

경제특

항 특정 공단

첨단 산업 단

역 금 터

동 경제특

홍콩, 싱가포

특화 산업 단 복합형 비 니스 거점

무역 생산 금 복합

<미래 경제특 형>

무역 역 수출 역

경제특

항 특정 공단

첨단 산업 단

역 금 터

동 경제특

홍콩, 싱가포

특화 산업 단 복합형 비 니스 거점

무역 생산 금 복합

<미래 경제특 형>

(자료 :남덕우외,한국경제 생존 로젝트 경제특구,2003,p.125)

3)OECD정의에 의하면 지식 기반 경제란 지식의 창출과 확산,활용에 근거한 경제를 말한다.지식 기반 경

제는 생산 활동에서 기존 생산의 3요소 이외에 지식에 의존하는 비 이 높고 지식이 가장 요한 의미를

지니는 경제,사회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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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식 수 이 경쟁력의 척도가 되며,첨단 기술 지식 집약서비스

가 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 이 높아지는 등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형성될

것이다.결국 미래의 경제특구에서는 지식 가치를 높이는 집 지로서의 역할이

요해질 것이고,그러기 해서는 경제특구의 기능이나 구성 요소 등이 기존 특

구와는 훨씬 달라져야 할 것이다.때문에 향후 경제특구의 구성요소는 인 자원

수 과 기술 수 에 이 맞추어질 것이며,이에 필요한 것들은 주로 교육 기

,연구 개발 센터,지식 기술 교류 센터,인력 정보 네트워크 등이 될

망이다.업종 역시 제조업 심에서 지식 집약 서비스 업종까지 다양화될 것으

로 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미래의 경제특구는 기존의 경제특구에서 진화되어 나

타날 수도 있고,아니면 처음부터 지식 창조형 특구로 출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를 들면,기존 산업 단지 형태의 생산 심형 경제특구가 지식을 기반으

로 하는 고도화된 첨단 기술력을 보유하는 산업 단지(IT,BT분야 등의 특화된

산업 단지)로 발 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한 기존의 복합형 경제특구에서 IT,

BT등 지식 기반 산업과 무역, 융이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비즈니스 거 형태

로 있을 것이다. 표 으로 싱가포르의 경우,기존의 복합형 경제특구에서 지식

창조형으로 진화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상된다.

반면 한국의 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로벌 지식 창조형 경제자유구

역을 비 으로 정하고,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 목표와 략을 수립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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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경제특구의 발 방향

제 역 심형제 역 심형

생산 심형생산 심형

생산/ 역
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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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형

식창조형식창조형식창조형
R&D 터/ 학 치 등

R&D 기 강화

물 , 경 프라 개

산업 Cluster화

식네트워크 형

기능

시간

<미래형 경제특 >

� 홍콩, 네 란드

� 싱가포

� 동

� 한 (기존 치 역)
� 아 랜드, 시코 킬라 라

제 역 심형제 역 심형

생산 심형생산 심형

생산/ 역
복합형

생산/ 역
복합형

식창조형식창조형식창조형
R&D 터/ 학 치 등

R&D 기 강화

물 , 경 프라 개

산업 Cluster화

식네트워크 형

기능

시간

<미래형 경제특 >

� 홍콩, 네 란드

� 싱가포

� 동

� 한 (기존 치 역)
� 아 랜드, 시코 킬라 라

(자료 :박재룡,“경제특구의 성공 추진방안”,삼성경제연구소,CEOInformation

제364호,2002.9.4)

3.우리나라의 경제특구 도입과정

1)국제자유항제도의 도입논의

재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제주국제자유도시 등 한국에서 경제특구의

형태로 운 인 제도의 도입에 하여 살펴보려면 우선 가장 먼 우리나라로

의 도입을 논의하 던 국제자유항제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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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국제자유항의 설치 논의가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일제식

민지하의 근 화 과정에서부터 다고 한다.즉,1922년( 정11년)에 부산상업회의

소가 부산항에 자유항구 설치를 요망하고 이것을 앙정부에 건의하 는데(1922

년 12월 4일)결국 성공하지 못하 다.그리고 해방이후,자유항 설치에 한 논

의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55년경 자유당정권 당시 다시 정부에 의하여 자유항시

의 형태로 제주도나 부산을 택하자는 건의가 있었다.그 후 1963년 6월에 외국인

투자 유인방안으로서 제주도 역에 걸친 자유지역 설정 제주항과 제주시에

국한된 자유지역 설정을 검토하 으며,이후 다시 1966년에는 제주도를 특정지역

으로 선정하여 개발코자 하는 등 그간 수차례에 걸쳐 논의하 다.

제주도 국제자유항 설치에 한 본격 인 구상은 1972년 2월에 통령 제시에

의해 청와 개발계획단이 작성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었으며,그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주도의 자유항 설치 문제가 거

론․추진되었지만 그 실 은 보지 못하고 있다가 국토개발연구원(미국의 Bechtel

사,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참여)이 지난 1982년 12월 10일에서 1983년 10월 31일

(325일)까지 조사 연구한 사상 최 규모의 국제 연구용역보고인 “특정지역제

주도종합개발계획구성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이 용역보고는 1982년에서

부터 2001년까지 4단계에 걸쳐 구체 으로 수립되었으나 1985년 1월에 백지화가

발표된 바 있다.그러다가 지난 1989년부터 다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설치를 재

검토하여 추진되고 있다.한편,제주도는 2006년 2월에 「제주특별자치도설치

국제자유도시조성을 한특별법」이 제정되고 이를 토 로 같은해 7월 제주특별

자치도가 출범되었다.

이처럼 처음 부산을 시작으로 제주도에 국제자유항제도와 유사 국제자유화 제

도 도입을 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하다거나 투자재원의

과다,투자효과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유보되었었다.하지만 이러한 국제자유

항제도의 도입 연구는 부산․ 양항의 세자유지역 제도로 발 하 고 한 제

주국제자유도시 출범의 기본 모태가 된 것이다.

<표-3>은 그간 논의된 기존의 제주도 국제자유지역 개발 추진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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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 주요내용 추진결과

1963

*자유구역 설정구상(건설부)

-외국인 투자유인방안으로 자유

지역 설정검토

* 범 한 자유화는 국가보안상

손실 등으로 부정 결론

1972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수립 *실 하지 못함

1975
*특정지역 개발 구상을 한 기

조사(한국건설부)

*무역, , 융 기능 등을 검토

*정책 미비로 실효 못

1980

*자유항 구상(건설부)

-제주도 등 11개후보 지역 최종

으로 정지구를 지로 단함

*‘경제기획원’은 성공가능성이 불

투명하고 투자소요액이 막 하다는

이유로 자유항 설치 유보

1983

*국제자유지역 조성계획수립

-국토개발연구원이 Bechtel사와

공동용역 수행

*84년 투자재원의 과다,투자효과

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유보

1988
*제주도의 “국제자유화지역”

재검토
*보류

1989

*기본계획수립

국토연구원이 JonesLangLasalle

와 공동용역 수행

* 재 진행 (1989.8.27-

2000.4.30)

<표-3>제주도 국제자유지역 개발 추진 과정

(자료 :김덕수,“제주도 국제자유도시화와 장보고의 법화사”,「신해양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법화사지 복원의 의미」,법화사지복원추진

원회,p.58)

2)수출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 도입과정

1960년 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 우리나라는 수출 제일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 다.이러한 경제 정책은 경제 개발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

원을 외자에 크게 의존하 으며,수출 형태도 원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뒤

에 수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수입액 역시 상당한 것이어서 국제수지가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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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편이었다.이에 따라 수출 확 와 국제수지 개선을 해서는 임해 지역에

특수수출지역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수출자유지역 설치에 한 구상은 처음으로 국경제인연합회( 경련)의 건의

에서 발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후 1967년 자유 국( 만)의 카오슝 자유

무역지역을 시찰하고 돌아온 경련은,1969년 청와 수출 진흥 확 회의에서

해안 지 에 특수자유지역 설치를 공식 제기하고,정부는 1969년 7월 자유지역

설치를 공식 발표함으로써 수출자유지역 설치에 한 구상이 마무리되었다. 경

련의 건의를 받아들인 정부에서는 수출자유지역의 지를 선정하기 해 20여

군데의 후보지 포항,울산,부산,마산,삼천포,여수,목포,인천 등 8개 지역

을 격지로 압축하고,다시 최종 입지 선정에 착수하여 1969년 8월 마산을 수출

자유지역 정지로 결정하 다.이에 정부는 법률 기반을 마련하기 해 “수출

자유지역설치법”을 제정하기에 이르 다.당시 설치 목 은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1조에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출의 진흥,고용의 증 기술의 향

상을 기하여 국가 경제의 발 에 기여’하는 것으로 명문화하 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1970년 수출 주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목 으로 수출

자유지역설치법을 제정하 고,이에 따라 1970년 마산 수출자유지역이 설치되었

고,1973년에는 익산 수출자유지역이 추가 설치되었다.당시 수출자유지역에서는

수출품의 처리와 가공 생산만을 허용하고,수입 외국물품의 구역 외 반출은

원칙 으로 지시켜 계무역을 취 하지 않는 수출가공단지로서의 역할에

을 두었었다.

이후 제조업과 물류기능이 통합되어 운 되는 것이 세계 인 추세라는 것을

감안하고,첨단산업과 물류산업에 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가속화하기 하여,

산업자원부에서는 2000년부터 수출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면 개편하

다.자유무역지역으로의 개편의 기본방향은 제조업 심으로 운 되던 수출자유

무역지역을 제조․물류․무역을 포 하는 개념으로 확 하는 것이었다.

3) 세자유지역의 도입과정

세자유지역이 도입되었던 시기의 국제물류 환경은 증하는 컨테이 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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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처리하기 해 아시아 각국은 항만시설에 한 인 투자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고,세계 유수의 선사들도 증하는 동아시아 컨테이 수송물량을 두

고 치열한 경쟁을 벌 으며 형선에 의한 일부항만에의 선택 기항과 화물집

화에 있어서 핵심과 주변부(HubandSpoke) 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형선

사끼리 략 제휴를 통해 선박,하역기기 용터미 선의 공동이용 등을 통

해서도 비용 감에 나서고 있었는데 이런 들이 모두 항만에의 집 과 형

심항의 출 을 고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동북아 심이라는 지리 이 을 활용하여,우리나라 주요

공․항만을 21세기 동북아의 물류거 기지로 육성,국제물류 환경의 변화에

히 응함으로써,세계 물류기업과 국제 컨테이 선 유치 등 ‘물류산업의 활성

화’를 도모해야만 되는 시기 다.

세자유지역의 법률의 제정 추진까지의 경 는 1998년 7월~10월까지 세청

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거 으로 육성하기 한

세자유지역 도입방안 연구」4)라는 연구 용역을 의뢰하 으며,그 내용은 미

국․홍콩․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의 세자유지 를 비교분석하고 국내진출

다국 기업 등에 한 조사 실시 분석을 통해 제도 도입을 정부에 권고하

고,1998년 12월 세청 주 으로 세자유지역 설치에 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도입을 극 으로 추진하 다.

세자유지역 도입은 1999년 8월 재정경제부에서 법률안을 확정하여 계부처

의 입법 고를 하고,1999년 9~10월 법률안을 확정하여 계부처 의

입법 고를 하고,1999년 12월 28일 근거법률인 「국제물류기지육성을 한 세자

유지역의지정 운 에 한법률」을 제정하여 공포하게 되었다.동법 시행령

(2000.5.29) 시행규칙(2000.6.1)이 각각 공포되었으며, 세청에서는 ‘세

자유지역반출입물품의 리에 한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 다.(2000.12.1)(서

철,2006,p.52)

세자유지역법의 제정에 따라 우리정부는 2002년 부산항과 양항을 세자

유지역으로 지정하 으며,2003년에는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세자유지역으

로 지정하여 우리나라 주요 항만과 공항의 물류 비즈니스 환경을 획기 으로

4)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998.12월 최종보고서를 한국 세연구소에 제출하 다.(연구책임자 진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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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 다.

4) 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통합

재정경제부가 도입한 세자유지역 제도는 지리 으로 유리한 치를 극 활

용하여 국제 인 물류기지를 유치,물류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요

공․항만을 21세기 동북아의 물류거 기지로 육성하기 한 것이었고,산업자원

부의 자유무역지역 제도는 기존 제조 심의 수출자유지역 제도를 개편하여 자

유로운 제조와 무역․유통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국제무역의 진

흥 지역개발 등을 진하는데 목 이 있었다.

두 제도는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양 지역에서 모두 물류업과 무역업을 허용하

고 있다는 과 양 지역의 지정에 한 법체계도 유사하다는 에서 사실상 같

은 제도가 양립되고 있다는 지 이 있었다.이와 같이 양 제도는 그 근본 목 과

지정효과는 별다른 차이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채로 운 하면서 기능

의 복성과 련하여 문제가 제기 되었고,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양

법규의 이원화로 인해 불필요한 혼란과 정부정책에 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어 그 동안의 성과가 미진한 것으로 단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3년 제조업 심의 자유무역지역과,물류업 심의 세자유지

역을 각각 독립 으로 운 하여 왔던 것을 통합하기로 하고,제조업과 물류업이

유기 으로 연계되도록 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하 다.이러한 수순의 일환으로

2004년 ‘자유무역지역법’의 문개정과 함께 ‘세자유지역법’을 ‘자유무역지역법’

에 통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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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개정내용
련법

조항
비고

자유무역지

역과 세

자유지역의

통합

‘국제물류기지육성을 한 세자유지역의지정 운

에 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 한법률’에

통합하고,제조업 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심의 세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 함.

제1조

부칙

제2조

개정

리권자의

다양화

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는 산자부장 ,공항

배후지 등은 건교부장 ,항만 배후지는 해수부

장 이 리권자가 되도록 함.5)

제8조 개정

입주

허용업종의

확

제조업,물류업 등의 산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

인투자기업외의 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리

권자는 외국인투자기업,고도기술수반사업을

하는 자등에 하여 우선 으로 입주허가를 함.

제10조

제11조

제2항

개정

지자체 소유

토지 는

공장 등의

임

매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는 공장 등을 입

주기업체 는 지원업체에게 임 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그 임 료 는 매각가격은 지방

제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

하도록 함.

제18조 신설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 임 료

감면 등

자유무역지역안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

인투자 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

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그 토지·공장 등에 한 임

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제20조

제1항
개정

세 등의

면제 는

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고자 신

고한 기계·기구·설비 장비와 그 부분품 등 내국

물품에 하여는 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 하고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용하며,자유무역지역안

에서 입주기업체간에 공 는 제공하는 외국물

품 등과 용역에 하여도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용하도록 함.

제45조 개정

<표-4>‘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 한법률’의 주요개정 내용

(자료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 한법률’참조 재구성,2008)

5)2008년 새정부 수립 후 부처간 통합이 이루어진뒤 산업단지는 지식경제부장 이 리권자자 되고,공항

항만 등의 배후지는 국토해양부장 이 리권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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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제자유구역의 도입과정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추진배경은 동북아지역이 국의 상이 제고 되고 있

는 가운데 세계 3 교역권의 하나로 비 이 확 되고 있으며 세계물동량

동북아 비 이 1998년 27.0%.2000년 28.1%,2006년에는 30.1%로 증가하 으며,

세계 10 항만 에 싱가포르,상해,부산,카오슝항 등 아시아 심항만이 치

하고 있다.

증하고 있는 동북아 물동량과 주변국간 경쟁이 심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국

은 상해항을 세계 최 항만으로 건설 에 있으며,세계경제의 국제화 흐름에

따라 아시아 각국은 자국을 국제비즈니스 심지로 육성하려는 노력을 활발히

개 에 있다.각국 정부의 비즈니스 심지화 추진은 싱가포르의 경우 1998년

경제개발청(EDB)에서 지식기반산업 심지화 계획 “Industry21”을 발표하 으

며,홍콩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특별 추진 을 구성하여 비즈니스 심지화

략을 마련하 고, 만은 아태지역 지역운 센터(APROC)화라는 비 하에 동

북아 거 화를 추진 에 있다.

이러한 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 경제 국 일본과 국 사이에 치한 한국은

동북아의 경제 활동이 요하며 한국경제의 생존 략과 번 을 한 략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심국가로 육성한

다는 발표 이후 추진된 경제자유구역제도는 2002년 11월 30일 「경제자유구역법

지정 운 에 한법률」안이 공포되었다.이에 정부는 2003년에 인천,부산․진

해와 양만권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운 이며,2007년 말 추가로 평

택․당진, 구․경북,군산․새만 등 3곳을 추가 지정하 다.

4.경제특구의 경제 효과

경제특구의 지정 육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는 크게 산업발 ,소

득증 ,국제교류,지역발 등의 네 가지 측면에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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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경제특구를 육성하여 첨단 고도기술 서비스 부문은 외국인 직 투자

를 유치하고 기술이 ,지식확산, 시효과를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둘째,경제특구 설치를 통해 외 인 보호 장벽을 완화하여 무역을 증

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활성화와 국민 소득증 를 도모할 수 있다.셋째,

경제특구에서 제공되는 인센티 와 최소한의 규제로 자유로운 기업환경이 조성

되고 있는 긴 한 국제교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가 체의 경제규제 완화

자유화를 진하게 된다.넷째,경제특구는 거 개발 효과와 련 산업의 ․후

방 연계효과를 통해 지역균형발 에 기여할 수 있다.선진 외국기업의 투자에 의

한 직 고용 련 산업에 의한 간 고용이 창출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고도

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경제특구는 지역균형발 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국가 체의 경제발 에 기여

하기 한 략으로 설치되는 것이 보편 이다.이는 경제특구가 요구하는 입지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농 지역과 같은 낙후지역보다는 사회 ,물 인 라가 완

비된 도시지역에 설치되는 것이 외국투자 유치를 해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사

실에서도 입증된다.(이남구,2003,p.29)

1)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경제 효과

우리나라에서 지정 운 인 자유무역지역의 경제 효과는 외국인 투자 진,

국제교역거 구축,지역 균형발 기여,산업구조 고도화 진 등이 있다.

첫째,자유무역지역 내에 특성화된 투자환경 조성을 통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진시킨다.자유무역지역은 렴한 임 용지 제공,보세기능,생산 물류․유

통 기능의 복합화, 리기 의 원스탑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과 종합 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그리고 렴한 산업 용지의 선공 으로 입주와 동시에 사업개시

가 가능하며 소규모 투자라도 입주요건만 충족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첨

단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의 유치에 합하다.

둘째,국제교역거 으로서 발돔움할 수 있다.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물류․유통

기능을 가공 제조기능과 복합화하여 국제거래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고,자

유무역지역 내에서의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연계 활성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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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지역균형발 에 기여한다.각 지자체가 자유무역지역을 지역의 여건에

따라 생산 심형,교역 심형 는 복합형으로 탄력 으로 운 할 수 있게 함

으로써 지역산업의 진흥 지역개발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산업구조의 고도화 진이다.세계 인 기술력과 시장망을 가진 다국

기업이 입주함에 따라 새로운 자본재의 도입과 첨단기술의 이 ,선진 경 노하

우의 과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군산자유무역지역 리원,2008)

2)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경제 효과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의 경제 효과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기 효과는 크게 지역경

제 효과와 국토균형발 의 효과가 있다.

우선 지역경제의 효과로서 첫째,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서 사

회간 자본(SOC)구축으로 인한 효과는 국민 경제 체 으로 생산액,부가

가치 그리고 고용효과로 구분하면 각각 18조 2,000억원,7조 5,000억원 그리고 연

14,000명에 이른다.둘째,경제자유구역 건설로 유입된 민간 외국자본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생산액 93조 1,000억원,부가가치 38조 5,000억원

그리고 연 72,000명의 고용증가가 상된다.셋째,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의 장기 효과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자본이 유입되어 지속 인 생산활동이

일어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해 수요가 지속 으로 발생하는 경우이다.

국민 경제에 미치는 장기 효과는 생산액 증가 38조 2,000억원,부가가치 12

조 4,000억원,고용증가 연 22,000명으로 상된다.이상 세 가지 효과를 종

합하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총 거시경제 효과는 생산유발

144조원 부가가치 유발 58조원,고용유발 11만명에 이를 것이며,이러한 경제효

과의 주요한 부분은 지역내에서 발생할 것이다.

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기 효과로 국토균형발정의 효과가 있다.부

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공간 으로는 신항만을 심으로 부산 강서구 일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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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 진해 일부지역이지만,국제 컨테이 항만을 구축하는 국가 사업으로 그

향력은 지역 차원에 머물지 않고 국토 공간체계에 큰 향을 미칠 것이다.

먼 수도권과 부산․진해 양 경제자유구역을 연계하는 삼각형 모양의 물

류수송기반을 형성하여 생산,비즈니스,R&D등의 기능을 지원하고 견인하는

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림-4>와 같이 수도권이 항공물류 심이라면 부산․진해권은 해양물류

심으로 특화하여 련사업의 집 으로 해양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국

가 균형발 과 지방분권의 선도지역으로 수도권과 벽을 이루는 동남권을 형성

하여 재의 수도권으로의 국토이용 집 화 상을 완화시킬 것이다.부산 경

남권으로 인구유입효과가 발생하며 국내 기업 추 리기능의 입지와 물류 련

다국 기업본부 입지로 국제 경제권을 형성할 것이다.

<그림-4>국내 물류수송기반의 정비

(자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백서”,p.47)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건설에 따라 부산과 서부경남권간의 연계성 강화와 공간

통합효과가 기 된다.지역 효과를 넘어 인근지역까지 향을 미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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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물류 련기업과 첨단산업의 입지로 산업구조가 개선되며 새로운 동남권 해상

물류 련 연구 산업 클러스터 형성과 기존의 동남권 산업 집 지를 지원하는

추지역으로 발 할 것이다.다음으로,공간 재편으로 부산․진해권의 새로운

서부산권 서부경남의 경제공간이 형성될 것이며 부산권의 공간구조가 재의

부산도심과 경제자유구역으로 분산되어 도심의 혼잡완화와 용지부족 상을 타

계할 수 있다.그리고 새로운 교통망의 형성으로 지역내 각 기능간의 연계가 강

화될 것이다.(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백서,pp.46~48)

<그림-5> 역 공간통합

(자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백서”,p.48)

이와 같이 경제자유구역 제도 운 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로는,투자환경

조성을 한 다양한 사업의 결과나 제도 자체의 투자유인 등에 의한 효과가 있

고,이는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 본래 목 이 된다.직 인 수요증가 생

산물의 공 에 의해 나타나는 생산․부가가치․고용 측면의 효과,외국인 직 투

자의 외부효과 등이 발생된다. 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발 효과가

있고,이러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의 추진과정 완료 이후 운 과정에서

유발되는 경제 성과가 장기 으로 국가 경제가 발 하게 되는 효과로 작용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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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경제특구의 주요국 사례

1.홍콩

1)일반 황

홍콩은 세계 인 무역과 융의 심지로 동아시아 최고의 국제도시로 역할하

고 있다.국토 면 이 1,092㎢에,인구 694만 명에 불과하지만 명실상부한 세계

수 의 국제도시로 평가받고 있다.홍콩의 재 일반 황을 보면 <표-5>와 같

다.

홍콩은 장강 삼각주의 입구에 치하여 평균수심 12~14m,조석간만의 차 2.2m

인 천연항이다.장강 입구에 치한 지리 조건으로 면 945㎢,인구 3억 명에

달하는 국경제발 의 심지인 화남지방의 문에 치하고 있으며,새로 건설

된 타우(Lantau)섬의 첵랍콥 공항에서 20여분 거리에 있다.(김종명외,2004,

p.415)홍콩항은 세계 컨테이 처리량에 있어 싱가포르와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

으나 2003년 연간 2천만 TEU의 처리량을 보이며 1 를 한 이후로 싱가포르에

게 1 의 자리를 내어 주었으며 최근에는 상해에 2 자리까지 내주면 3 로 내

려않았다.

홍콩항은 24시간 가동을 멈추지 않는 자유무역항으로써 포스트 나막스

형 컨테이 선 18척이 동시에 안할 수 있을 만큼 크고 넓다.매주 80여개의

세계 인 선사들의 선박 450여척이 입항해 화물을 싣고 내린다.(김홍인,2006)

한 세계 각지와의 연결성과 연결 빈도도 최고 수 이다.매주 세계 140개 지

역을 향한 800편의 비행편이 개설되어 있다. 홍콩은 고품질의 시설과 훌륭한

소 트웨어,그리고 탁월한 IT 기술 환경과 더불어 운 에 한 풍부한 경험과

유연성도 갖추고 있다. 료 형식주의가 최소화 되어 있으며,다국 3자 물

류 네트워크도 이미 잘 발달되어 있다.(김철환,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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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 황

일반

치 : 국 남부 해안

면 :1,092㎢ (한반도의 1/204)

기후 :아열 성

인구 :6.9백만 명 (2006)

수도 :도시국가

민족 : 국인(95%)

언어 : 어, 국어( 동어)

종교 :불교,도교,기독교

경제

GDP:1,895억 달러(2006)

1인당GDP;27,466달러(2006)

화폐단 :HongKongDollar(HK$)

회계연도 :4.1~ 3.31

산업구조 : 융․서비스업 22.3%,도소매․무역 27.8%,

수송․통신업 10.4%(2005)

주요수출품 :의류, 기기계,보석류

주요수입품 :원자재,자본재,석유류

주요부존자원 :-

경제 강 :자유무역항으로 무역 융의 심지

경제 약 :부존자원 빈약,제조업 기반 미약

<표-5>홍콩 일반 황

(자료 :한국수출입은행(http://www.koreaexim.go.kr),2007)

2)홍콩 자유항의 개념과 도입배경

홍콩은 통 인 자유항(FreePort)으로서, 세 지 해 자유항도시(FreePort

City)와 같이 경제 으로 독립된 하나의 항만도시국가 형태를 취하면서 항만

인 하는 지역을 비 세지역으로 두고,화물의 장치,가공․제조는 물론 개인

의 거주 소비에 이르기까지 범 한 자유를 부여해 주고 있다.그러나 홍콩

과 같은 통 의미의 자유항은 정치 인 이유 등으로 부분 없어졌으며,홍콩

이 유일하게 존하는 표 인 자유항이다.

홍콩은 제1차 아편 쟁(1835년) 그에 따른 남경조약(1842년)에 의해 국의

직할식민지가 되었으며, 총독인 포 거 경(SirPottinger)이 “홍콩은 자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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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Port)으로 모든 선박에 하여 차별을 지한다”고 선언(1842년)함으로써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되었다.

홍콩이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된 것은 지배국인 국의 상주의와 세계 인 자

유무역주의 사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즉 국은 섬유 련 인도제품을 홍콩을

경유하여 무가공 상태 그 로 는 가공하여 국에 수출하고 역으로 국에서

자기,은 등을 수입하기 해 홍콩 체를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한 것이다.더욱

이 국은 홍콩이 지리 으로 국의 남단에 치하여 동남아의 입구인 동시에

동북아와 동남아의 지리 교통요충지라는 천혜의 입지조건을 활용,홍콩을 계

자유무역항으로 육성하게 되었다.(길 수,1999,p.32)

3)홍콩 자유항의 특징

홍콩항은 최근까지 세계 1~2 의 컨테이 처리실 으로 유지하고 있는 세계

최 의 컨테이 항만으로,세계 인 계무역 심지로서 체 교역액의 3/4이상

이 계무역이다. 체 수출액 82%가 재수출액에 달해,물류․유통의 거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홍콩이 이와 같은 국제 인

물류 유통거 항의 지 를 유지할 수 있는 배경으로는 ⅰ)개방경제,자유무역

자유기업활동 보장정책,ⅱ)세계 유일의 민간 소유․ 리 항만 체계,ⅲ)생

산 소비 배후 단지로서의 국남부( 동성)인 ,ⅳ)천혜의 양항,ⅴ)국제

융시장의 심지,ⅵ)공․항만의 인 라시설 발달,ⅶ)수출입(환 )화물에

한 최소한의 세 차,ⅷ)정부의 극 인 지원 등을 들 수 있다.이외에도

홍콩의 경우 1842년 자유항 선언 이후 160여 년간 자유항체제를 운 하면서 정

부는 물론 시민들의 의식도 자율화․개방화됨에 따라 홍콩 자유항에 한 투자

자들의 인식도 정 으로 정착하게 된 도 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홍콩자유항의 강 하나는 수출입 환 차에서의 간소화다.홍콩의 경

우 세계 유일의 통 인 자유항으로서,일반 수출입 환 화물의 세 차는

사실상 무하고 사후 리에 을 두고 있으나,과세물품,총기류, 수,마약

등 사회 안 과 공공보건 등과 련해서는 사 에 엄격하게 감시 리하고

있다. 한 홍콩항의 화물 처리 생산성은 단연 최고다.하루 18척의 선박이 입항



- 31 -

하여 작업을 마치고 나가는데 평균 6~8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인근 경쟁

항만 보다 2~3시간 빠르다.그리고 컨테이 선 과 련된 최신 터미 운 시

스템인 nGen(nextgeneration)의 가동과 철 한 노무 리가 요한 포인트라는

게 홍콩항의 자랑이다.1996년 1세 운 시스템이 탄생한 이후 2세 nGen이

선보이면서 모든 화물 리와 작업이 빨라졌다.

이밖에도 터미 정문에 트 일러가 도착하기 에 화물을 가장 편리하게 싣

고 내릴 수 있도록 치가 지정되어 있으며,휴 폰 메시지와 음성을 이용해 트

일러 운 사에게 재 치를 알려주거나 긴 상황을 하는 시스템도 운

하고 있다.(김홍인,2006)

홍콩의 다른 특징 하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간 심의 공․항만

리․운 체제가 확립되어 있다는 것이다.홍콩항은 민간기업이 개발과 설계,운

을 담당하고,정부는 항만 개발 시 참여회사와 개발계약을 체결하는데만 여

한다.HIT,MTL,DPA,HIT-COSCO 등 4개 회사가 각각 운 하는 콰이청

(KwaiChung)터미 은 면 이 53㎢,총 9개 터미 에 24개의 선석으로 이루어

진다.여기서 홍콩항 체 컨테이 처리량의 60%이상을 담당한다.이밖에 미드

스트림(Mid-stream),리버 트 이드(RiverTrade)터미 과 기타 일반 부두 등

이 컨테이 와 함께 다양한 화물을 취 한다.워낙 컨테이 처리물량이 많아

체의 20% 정도는 홍콩 앞바다에서 바지(barge)작업으로 처리하는데,인명사고나

화물손상 등의 험이 있지만 본선이 안하여 작업하는 경우보다 40%의 비용

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4)홍콩 자유항의 주요 인센티

홍콩 자유항의 주요 인센티 내용 조세상 인센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홍콩의 조세정책은 기본법(BasicLaw)제108조에 의거,낮고 단순한 세

율,한정된 세목, 범 한 공제,소득발생지 원칙,납세자에의 선택권 부여 등과

같은 조세상의 인센티 를 제공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 홍콩의 조세는 소득 발생지 원칙에 의거,홍콩 토 내

에서 발생한 소득원천에 해서만 과세하며,납세의무자의 거주지 여부와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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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다만 홍콩 토 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타국에서 기과세한 경우에는 비

과세한다.그리고 조세의 자기산정 신고 원칙에 의거,홍콩 거주 는 임시거주

자는 재산(Property)세,이득(Profit)세,소득(Salaries)세를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

기가 산정하여 종합과세 신고할 수 있으며,부부간 소득에 해서는 분리 는

합산 신고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세는 없으며 과세물품조례(DutiableCommoditiesOrdinance)에 의거,4개 품

목(주류,담배,메틸알콜,석유)에 해서만 물품세(ExciseTax)를 부과한다.1998

년 2월 18일부로 개정 발효된 세율에 따르면,알콜음료의 경우 20℃에서 용량측

정 시 알콜 농도 30% 이상이면 100%,20℃에서 용량측정 시 알콜 농도 30% 미

만이면 30%,그리고 와인에 해서는 6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담배는 각

1,000갑당 HKD766,시거 HKD986/㎏, 국제 담배 HKD188/㎏,기타 담배류는

HKD928/㎏를 각각 용하고 있다.연료유의 경우 항공기용 연료유는 HKD6.51/

ℓ,경디제오일HKD2.00/ℓ,자동차용 연료유(유연휘발유)HKD6.82/ℓ,자동차용

연료유(무연휘발유)HKD6.06/ℓ를 각각 부과하고 있으며,메틸알코올은 ℓ당

HKD840를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과세물품조례에 의거,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

된 납세물품,세 장의 서면 동의하에 홍콩에서 수출된 납세물품,홍콩 외

는 부분 으로 홍콩 내외에서 사용된 순등록톤 60톤 이상의 선박용 납세연료

유 등에 해서는 납세 액을 과하지 않는 범 내에서 세 을 환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재산(Property)세는 15% 단일세율로서,재산의 순가치(이자비용 제외)

에 해 20%의 공제를 인정해주고 있다.소득(Salaries)세는 진세율 체계를 유

지하고 있는데,순소득 HKD35,000까지는 2%,HKD70,000까지 7%,HKD105,000

까지 12%를 각각 용하며,HKD105,000이상의 소득에 해서는 17%를 부과하

고 있다.

한 이득(Profit)세는 단일세율을 용하는바,법인의 경우 16%,법인이 아닌

경우 15%이며,배당소득 이자소득에 해서는 비과세를 하고 있다.

이밖에 증여세는 없고,사망에 따른 상속(Estate)세를 진세율로 용하고 있

는데,HKD75,000까지는 비과세,HKD75,000~ 90,000은 5%,HKD105,000까지는

10%를 각각 부과하고,HKD105,000 과 시에는 15%를 용하고 있다.(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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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

조세이외의 인센티 에는 첫째,지리 여건을 들 수 있다.홍콩은 생산과 소

비를 한 배후지역( 동성)과 천혜의 항만조건을 갖추고 있어 물류․유통․가공

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둘째,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1842년 국 총독이 홍콩을 자유항이라고 선언한 이후,홍콩은 국의 시장

경제 불간섭주의에 의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구 자본주의 체제하에 있었

다.이러한 홍콩의 역사 통은 경제체제 측면에서는 물론 언어․문화 등에서

외국(특히 서양)과의 이질감을 해소함으로써 투자 기업 활동을 유인할 수 있

는 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다.셋째,민간 심의 효율 인 공․항만 운 체계

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앞서 본바와 같이 홍콩항의 컨테이 터미 은 모두 4

개 민간회사에 의해 소유 운 되고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최 한 발휘될

수 있으며,PortAuthority 항만노조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민간 심의 효

율 인 항만운 이 이루어진다.이처럼 복수의 민간회사에 의해 공․항만의 운

이 이루어짐으로써 비용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세계 수 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2.싱가포르

1)일반 황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하여 제조업 기반과 국내자본이 거의 없는 가운데 처

음부터 외자유치를 통한 발 략을 선택하 고 2005년 이후 세계 컨테이 물

동량 처리 1 국가로서 지식 창조형 경제특구로의 길로 발 하고 있다.국토면

약 700㎢의 우리나라 서울시만한 도시국가이며 인구는 약 400만 명이 넘는다.다

민족 국가로서 국어,말 이어,인도계 타 어와 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다.

국가 총 GDP는 약 1068억 달러이고 일인당 GDP가 약 2만5천 달러가 넘는 선

진국이다.싱가포르의 교역규모를 살펴보면 수출 약 1,800억 달러,수입 약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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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 황

일반

면 :697.1㎢ (서울시크기와 비슷)

인구 :424만 명 (장기체류 외국인 75만명 포함)

인종 : 국계 76.2%,말 이계 13.8%.인도계 8.3%

종교 :불교와 도교 51%,이슬람교 14.9%,기독교 14.6%,

힌두교 4.0%

언어 :다민족 국가로서 국어,말 이어,인도계 타 어,

어를 공용어로 채택

경제

GDP:1,068억 달러

1인당GDP:25,191달러

교역규모 :수출 1,796억 달러,수입 1,638억 달러( 자제품,석유

화학제품,의약품 등이 주 종목이며,말 이시아,미국,

일본,홍콩과의 교역비 이 높음)

실업률 :4.0%

외환보유고 :1,128억 미달러(US$1=S$1.6903)

억 달러로서 자제품,석유화학제품,의약품 등이 주 종목이며,말 이시아,미

국,일본,홍콩과의 교역비 이 높다.실업률은 약 4%로 안정 이며,외한보유고

는 1,128억 미달러 정도이다.

싱가포르의 일반 황은 다음 <표-6>와 같다.

<표-6>싱가포르 일반 황

(자료 :경제자유구역기획단(http://www.fez.go.kr),2008)

2)싱가포르 자유무역지역의 도입배경 목

싱가포르는 1819년 국 동인도회사의 무역기지 설립을 계기로 국의 식민지

가 되면서 자유항으로 고시되었다.당시 국은 싱가포르에 특별히 보호해야 할

자국 산업이 존재하기 않았기 때문에 자유무역주의 사조를 배경으로 수입을 장

려하기 해 문호를 완 히 개방하 다.특히 국의 싱가포르의 지리 이 을

활용한 지배․경 방식을 도입하여 싱가포르를 자유 계무역항으로 극 육성

시키기로 한 것이다.

그 결과 1830년 에 이르러 싱가포르는 첫째, 국․인도․유럽을 왕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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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선박들이 싱가포르를 경유한다는 ,둘째,바타비아(네덜란드),마날라(스

페인)자유항이 수입품에 해 세 을 부과한데 반해 싱가포르는 무 세라는 ,

셋째,상업 산업왕국인 국의 식민지로서 본국으로부터의 극 인 지원이

있다는 등의 세 가지 면에서 경쟁항만에 비해 유리한 여건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 을 배경으로 국의 상인들뿐 만 아니라 국 상인들도 자유항으로

서의 이 ,정비된 국의 법률시스템,싱가포르의 략 치 등을 활용하기

해 싱가포르에 진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1965년 말 이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사회주의국가 노

선을 채택하면서 1969년 9월 1일부터 자유항제도를 폐지하고 자유무역지 제도

를 도입하 다.자유항에서 자유무역지 로의 환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아시

아권의 문 역할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활용하여 국제물류 심기지 기능을

수행하는 자유무역지 를 성공 으로 운 하고 있다.(길 수,1999.6,pp.263~264)

3)싱가포르 자유무역지역의 기능 설치 황

싱가포르 자유무역지역은 공․항만에 입지한 환 (Transshipment) 심의

형 인 물류형 자유무역지 로서,총 수출입 화물의 80% 이상이 환 화물로 구

성되어 있다.특히 싱가포르는 환 화물을 극 유치하기 해 최소한의 차

(Port-Net에 의한 Manifest신고 등)로 환 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환 화

물에 한 장치료,하역료,컨테이 HandlingCharge을 일반화물보다 우 하는

등의 각종 인센티 를 부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항만설비 Port-Net에 의한 항만 운 기술의 선진화로 최소 8시간

이 에 신청하면 환 이 가능하도록 환 처리 차가 신속․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총면 이 서울특별시 면 과 비슷한 647.5㎢에 불과한 도시국가로,

자유무역지 는 총 5개소에 설치되어 있다.이 가운데 창이(ChangiAirport)공항

에 설치된 공항지역 자유무역지 1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소는 항만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항만지역에 설치된 자유무역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자유무역지 는 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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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석수
선석길이

(m)
수심(m)

면

(천㎡)

C/C

( )
운 자

주롱 5 1,700 11~16 15 JPP

탄종 가 8

10,314

11~14.6 800 27

PSA펠 14 9.6~14.6 960 37

라니 9 12~15 790 29

시르

장
9 15 840 32 PSA/COSCO

계 45 12,014 9.6~16 3,390 140

(Keppel),탄종 가(TanjongPargar), 라니(Brani)3개 컨테이 터미 로 구

성된 펠 자유무역지 (KeppelFTZ)로,총 78만 3천 평의 부지에 30개의 컨테

이 용선석을 가지고 있다.서남부에 치한 주롱 자유무역지 (JurongFTZ)

는 주로 건설화물을 취 하는 재래부두 자유무역지 이며,북부에 치한 셈바왕

자유무역지 (SembawangFTZ)는 자동차 등 각종 벌크화물을 취 하는 자유무

역지 이다.(길 수,1999.6,p.267)

한편,싱가포르항의 시설 황을 살펴보면 선석의 경우 주롱이 5개,탄종 가

가 8개, 펠이 14개, 라니가 9개, 시르 장이 9개가 있으며,선석길이는 총

12,014m에 수심은 최 16m로 형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

다. 한 140개의 크 인으로 수용능력은 2,400만 TEU이며,면 은 339만㎡이다.

싱가포르항의 시설 황은 <표-7>과 같다.(김정주,2008,p.3)

<표-7>싱가포르항의 시설 황

(자료 :ContainerizationInternationalYearbook,2007)

4)싱가포르 자유무역지역의 주요 인센티

(1)조세상의 인센티

자유무역지 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해서는 기본 으로 세 부가가치

세가 부과되지 않고,자유무역지 에서 세 역(국내)에 반입할 때에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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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자유무역지 에서 재수출 는 환 되는 물품이나,재수출 환 에 사용․소

비하기 해 자유무역지 로 반입되는 물품,그리고 자유무역지 내에서 거래된

물품에 해서는 부과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2)환 화물에 한 인센티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환 화물에 해 무료장치 허용기간을 우 해 주고 있다.

일반 수입화물에 한 보 료 면제기간이 2일인데 반해 환 화물(재수출 화물

포함)에 해서는 9일간 무료장치를 허용하고 있으며,특히 컨테이 야드(CY)가

한가할 경우 28일까지 무료장치를 연장해 주고 있다.

한 싱가포르항은 환 화물에 해 자국의 로컬화물보다 우 하고 있으며,이

와 함께 장기체류를 방지하는 동시에 환 화물의 조기반출을 진하기 해 체

류시간에 해서 12시간 단 로 요 을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즉,12시간

내에 환 화물이 반출되면 약 35% 정도의 하역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3)최신 항만시설 선진화된 항만 리․운 기술로 이용의 편의 극 화

싱가포르에서는 부분의 컨테이 화물을 부두 내(OnDock)에서 처리하고

있으며,부두에 설치된 갠트리 크 인(Gantry Crane)과 야드 크 인(Yard

Crane)등의 하역시설 처리능력도 매우 우수하고,설치 수도 많다.

이외에도 싱가포르는 환 화물 처리를 한 최 의 시스템인 포트넷(Portnet)6)

과 CargoD2D7)등의 물류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항만이용자와 항만 운 당국간

6)포트넷(Portnet)이란 IT 문회사와 략 트 계를 맺어 항만운 의 효율성을 극 화 시키는 시스템

이다.이 시스템은 IT인 라를 통해 해운회사와 화물 운송업자 등 항만이용자의 비용을 감하고 화물선

하역시간을 최소화하여 생산성을 극 화 시키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컨 항만이용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선박이 정박할 선석을 선택하고 하역 서비스,야드 크 인 인선 등을 사 에 약할 수

있어 항만 체를 통한 비용 시간상의 낭비를 이게 한다.항만 당국의 경우에는 컨테이 화물의 하

역상황,냉동화물의 기온 유지와 같은 화물의 상태,컨테이 화물의 치 이동,선석의 상황 환

상황 등을 실시간 살피고 통제할 수 있게 한다.결국 이 시스템은 항만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

다.

7)CargoD2D체제란 온라인을 통해 화물 물류서비스와 운송서비스의 공 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로벌 네트워크이다.이 체제는 화물 약시스템(CargoReservationSystem)이라고도 하며,화주가 화물운

송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물류서비스 참여자들과 온라인상으로 거래를 하고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가장

합당한 물류 공 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화주는 door-to-door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물류 공 망 참여자들을 화물운송 수요를 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항만 경쟁력을 극 화 하면서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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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보를 실시간 송수신하고 있다.즉 컨테이 가 항에 들어오기 에 미리

련 정보를 달받아 최 의 연결지 을 확보해 놓고 화물이 도착하는 즉시 목

지까지 가는 다른 배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이러한 운 체제 역시

여타 항만에 비해 싱가포르 항만이 환 항만으로서 경쟁력을 릴 수 있는 요

한 요인이 되고 있다.(김정수,2008,pp.4~5)

(4)싱가포르의 투자 인센티

제조업 기반과 국내자본이 빈약했던 싱가포르는 외자유치를 통한 발 략을

선택하 으며 기에는 고용창출과 지역개발이라는 목표로 투자유치가 진행되었

으나 차 산업구조 고도화로 정착되면서 세계 우량 기업 유치를 최우선 과제

로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경제개발청(EDB:EconomicDevelopmentBoard)8)을 심으로

국을 경제특구화 하여 다국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 들이는 고도화 방향으로 국

가 발 을 추진하고 있다.싱가포르는 이러한 투자를 유치하기 하여 투자인센

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거의 부분 국내외의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용하고 있다. 한 투자의 장기계획과 목표를 고수하고,미시 이고 구

체 인 유치분야를 설정하고 근하여,심층 인 사 조사에 의해 설득력 있는

투자를 유도한다.싱가포르의 투자인센티 의 세부내용은 다음 <표-8>과 같다.

8)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는 1961년 재무부 소속으로 설립되어 1979년 이후 재까지 통상산업부 법정기

이며 국내외를 포 하는 넓은 범 에서 경제개발 기능을 담당하고,외국인 투자유치에 막 한 공헌을

해왔으며,여 히 싱가포르 경제발 을 책임지고 각종 인센티 수립운 에 주도 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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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신규진출기업

(PioneerStatus)

․싱가포르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생산을 한 신기술 도

입의 경우 제품유형,기술수 에 따라 5~10년간 법인세율

26%를 감면

․면세 기간 손실은 기간 종료 후 이월 가능

․개척 자격 기간 종료 후 계속 진출 기업(PostPioneer)으로

인가를 받게 되면 최장 10년간 10%의 법인세율이 용

생산 설비 확장

(Expansation

incentive)

․기존 제조 기업이 1,000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의 규모로 생산

설비를 확장하는 경우 확장 부분의 소득에 해 확장일로부터

최고 10년까지 법인세를 13% 감면

투자 소득 공제

(Investment

Allowance

Incentive)

․개척 자격 기업과 수출기업에 한 세제 지원조치를 받지 않

은 기업은 승인된 산업 분야(제조,R&D,건설,식수 약)활동

을 한 자본 설비에 5년의 법정 기한 내 투자를 시행할 경우

신규 투자액의 50%까지 과세소득에 한 세 을 감면

지역 본부 설치

(Operational

Headquarters)

․국제 인 조직망을 갖춘 기업으로서 싱가포르 내에 본사 업무를

담당하는 지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 자회사를 리하는 경우

리비,이자,로열티,외환거래 수입,역외 투자 수입 기타

소득에 해 설립 후 최고 10년까지 본부 법인 는 해외 자

회사로부터의 소득에 해 5~10%의 세율을 용

․외국 원천 배당소득은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부여

․비과세 소득으로 지불되는 배당 에 해서도 비과세

가속 감가상각

지원

(Accelerlated

Depreciation

Scheme)

․가계 설비에 해 통상 감가상각률( 기 20%,매년 5~20%)

신 컴퓨터 자동화 설비,산업용 로 등에 해 연 100%

는 33.3%의 감가상각을 인정해 주거나 산업용 건물에 하여

25년간의 감가상각을 인정

해외 융자액에

한 지원

(Approved

ForeignLoan

Scheme)

․생산 설비 구입을 해 해외 융 기 으로부터 20만 싱가포르

달러 융자를 받은 경우(단,면세액이 해외에서 과세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자에 한 원천 과세를 감면

융지원

․법률이 아닌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과 기타 유 기 들의

자체 지침에 의해 시행

․단,경제발 에 필요하다고 단되는 규모 투자는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이 개별 투자건마다 미공개로 지원폭을 결정

<표-8>싱가포르의 투자 인센티 제도

(자료 :경제자유구역기획단(http://www.fez.go.kr),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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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 황

일반

면 :4,114㎢(서울시의 약 7배)

인구 :약 140만 명,매년 10만명씩 증가(자국민20%,외국인80%)

인종 : 국계 76.2%,말 이계 13.8%.인도계 8.3%

종교 :이슬람교 등

언어 :아랍어

경제

GDP:1,030억 달러,GDP성장률은 7.4%,UAEGDP의 25%

1인당 국민소득 :2만 9천 달러(두바이 국 자의 경우 5만 달러 상회)

FDI(2005):180억 달러

석유매장향 :40억 배럴(2007년 GDP 석유부문의 비 3%)

원유생산량 :20만 배럴/day(사우디아라비아의 2%수 )

3.UAE두바이

1).일반 황

두바이는 동지역 비즈니스 의 허 로서 최근 부상하고 있는 곳이

다.두바이는 UAE(아랍에미리트)의 제2의 도시이면서 경제 수도인데,국내에는

세계 3 유종의 하나인 두바이유(Dubaioil)때문에 더욱 친숙한 곳이다.두바이

는 석유자원 고갈에 비하여 80년 반 이후 자유무역지 조성 등의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지 은 무역항 심의 동지역 허 를 넘어서 산업 의

세계 거 을 지향하고 있다.

두바이는 UAE(아랍에미리트)내 7개 토후국 하나로 면 은 4,114㎢(서울의

약 7배),인구는 140만 명에 불과하지만,GDP는 UAE 체 GDP의 25%를 차지

하고 있다.UAE는 세계 3 의 산유국(매장량 983억 배럴)이면서 세계 4 의 가

스 보유국(매장량 204조 Cubicfeet)이지만 부분 자원이 아부다비에 집 되어

있고 두바이는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두바이의 GDP 비 석유부문의 비 이

93%에 달할 정도로 석유에 한 의존도가 낮다.(박재룡외,2005,p.2)

<표-9>두바이 일반 황

(자료 :박재룡,2005내용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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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항만명 2007년 2006년 증감율

‘07 ‘06

1 1 싱가포르 2,794 2,479 12.7

2 2 상해 2,615 2,171 20.5

3 3 홍콩 2,339 2,354 2.0

4 4 선 2,019 1,847 14.2

5 5 부산 1,326 1,203 10.2

6 6 로테르담 1,079 965 11.7

7 7 두바이 1,070 892 20.0

8 8 카오슝 1,026 977 4.9

9 9 함부르크 990 886 1.7

10 10 청도 946 770 22.9

동지역 심항만인 두바이항은 2007년 년 비 20.0% 증가한 1,070만

TEU를 처리하여 세계 7 컨테이 항만으로 자리매김하 다.세계 10 컨테이

항만 컨테이 물동량이 20.0% 이상 증가한 항만은 <표-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22.9%와 20.5% 증가한 청도항과 상해항 뿐이다.

<표-10>2007년도 세계 10 컨테이 항만 물동량 증가율

단 :만TEU,%

(자료 :CIYearbook참조)

두바이항의 높은 컨테이 물동량 증가율은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 (JebelAhli

FreeTradeZone:JAFZ)활성화로 인한 수출입 물동량 증 와 터미 운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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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World의 세계화 략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두바이 자유무역지역제도의 개념과 특징

1996년 두바이 정부는 2011년까지 석유의존 경제구조에서 완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두바이 에미리트 경제개발계획’이라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 다.두

바이 에미리트 경제개발계획의 주요 목표는 첫째,석유의존 경제구조로부터 완

탈피 둘째,2011년 까지 GDP 비석유 산업의 구성 비율을 100%로 확 셋째,

자본집약 산업을 육성하여 외국 노동력의 유입을 억제,마지막으로 민간분야

투자여건 개선,교통 통신 등 사회간 자본에 한 투자 확 ,각종 경제통계 체

계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두바이는 계무역을 한 자유무역지 ,지식경제 응을 한 정보산업 클러

스터 등을 조성하여 최 의 비즈니스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 으며,여기에는 지

리 이 활용,비석유 부문 육성의 목 으로 자유무역지 를 조성하고 외국기

업들을 극 유치하 다.두바이의 표 인 자유무역지 는 제벨 알리(Jebel

Ali)자유무역지 (1985년 설치),두바이 공항자유무역지 (1996년)등이 있다.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 (JebelAhliFreeTradeZone:JAFZ)는 1985년 설치

된 동 최 의 경제특구로서,제벨 알리 항구의 배후지역에 치하고 있다.

JAFZ는 동 인근국가,서남아시아,아 리카,동유럽 등을 연결하는 계무역거

을 지향하고 있다. 체 면 은 100㎢인데 2004년 재 100개국의 2,200개사가

입주해 있으며,입주기업의 국별 비 은 동 35%,아시아태평양 28%,유럽

27% 등이며,혼다,필립스,소니,노키아,삼성 등 로벌 기업들이 부분이다.

지난 20년간 JAFZ는 외국기업 진출과 계무역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 는데

그동안 JAFZ에 직 투자한 외자는 40억 달러를 상회하며 고용 인력은 5만 명

에 달한다. 한 두바이의 교역 40%가 이 곳 JAFZ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동

지역에 진출한 부분의 외국기업들이 물류센터를 설치하 다.(박재룡외,2005,p.7)

3)두바이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역의 성과와 성공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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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역의 성과로는 우선 외 으로 ‘외자유치를 통한

자국경제 활성화와 계무역 심지 구축’목표를 성공 으로 완수하 다는데 의

의가 있다고 하겠다.그리고 그 내용으로 1985년 최 설립 시 입주 업체 19개사

에서 2004년도 2,700개사로 140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이는 매년 15~20%

씩 업체수가 증가한 수치이다.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업체 출신지역을 보면 동

업체가 1,000개사,유럽업체가 700개사,인도 등 서남아시아업체가 450개사,미국

업체가 250개사,동북아업체가 200개사,아 리카업체가 100개사 등으로 구분된

다.업종별로는 무역 등 유통업이 74%로 다수를 차지하며,제조업도 22%나 되며

나머지 운송 등 서비스업이 4% 정도로 구분된다.이 한국기업은 ‘04년 말 기

으로 ,삼성,LG, 우 등 18개사가 진출해 있다.

두바이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역의 다른 성과로서 경제 효과를 들 수

가 있겠다.제벨 알리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된 1985년 이후로 2004년 말 기 으로

약 20년간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역에 투자된 외자규모는 40억 달러를 상회하

으며,자유무역지역 내 직 고용인력은 약 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리고 주

택, 융,물류,교통,통신 등 생경제 효과도 최소 5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두바이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요인으로는 4無 2多를 들 수가

있다.우선 4無에는 無세 ,無제한 외환거래,無스폰서,無노동쟁의가 있다.즉,

세,법인세,소득세,지방세 등 각종 세 이 없고,다만 매년 업허가를

갱신할 때 등록비만 교부할 뿐이다. 한 입주기업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

부를 본국으로 송 이 가능하고 외국인의 100% 기업 소유권을 인정한다.여기

서 스폰서 제도란 경제활동 시 UAE국민을 동업자로 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2多란 多양한 물류여건,多양하고 편리한 지원시스템으로서 우선 물류

여건으로 세계최 인공항구인 제벨 알리항과 두바이 국제공항을 통한 물류망을

구축하고 있다.그리고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역내에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역 운

을 총 하는 운 국 외에 UAE 항만청, 세청,우체국,수 력청,통신공사,

이민국,소방서,경찰서, 부분의 시 은행 등 도시 운 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기 이 입주해 있어 다양하고 편리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그리고 이러

한 지원시스템은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역 외 지역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신속하

고 정확하다.(경제자유구역기획단,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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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두바이의 지식산업의 거

두바이는 90년 후반부터 정보산업의 세계 허 를 지향하고 있으며,세계

최 로 ‘Technology AndMediaFreeZone'을 조성하 다.‘TechnologyAnd

MediaFreeZone'이란 인터넷 시티,미디어 시티,KnowledgeVillage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넷 시티는 e-비즈니스와 ICT(InformationandCommunicationsTechnology)

산업의 허 를 목표로 하여 2000년에 개장하 다.이는 1999년 왕세자가 사막이

던 이 지역을 1년 만에 IT기지로 조성하겠다고 공언하 는데 그것이 실 된 것

으로서, 재 마이크로소 트,오라클,HP,IBM,캐논,시스코 등 700개사가 입주

해 있고 5,500명의 고 인력이 근무 에 있다.그리고 2001년 개장한 미디어 시

티는 미디어 기업들에게 창조하는 자유(Freedom toCreate)'를 제공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으며,CNN,CNBC,SaudiResearchandPublishing(SRPC),Taj

TV 등 850개 기업에 5,000명의 미디어 련 인력들이 근무하고 있다.9)

KnowledgeVillage에는 인터넷 시티와 미디어 시티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인력을

공 하는 학들이 집해 있는데 여기에는 'MiddlesexUniversityDubai'등

국계와 호주계 분교 6개가 입주해 있다.

4. 국상해 푸동신구

1)일반 황

“어제의 주역은 홍콩이었지만 내일은 상해다”라는 말이 있다.이 말은 요즘 잘

나가는 상해의 경제를 묘사할 때 홍콩언론들이 흔히 쓰는 말이다. 한 상해에서

9)이 지역도 JAFZ처럼 자유무역지 로 지정되어 각종 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동국가 특성상 기

시되어 있는 ‘redtape(성인용 시청물)’등의 시청이 이 곳에서는 허용되는 등 입주 기업들이 창조 기업

활동을 극 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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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 황

일반

치 :상해시를 동서로 가르는 황푸강 동쪽에 치

면 :570㎢ (상해시 6,340㎢의 약 1/11)

인구 :약 280만 명(2007년 기 )

경제

GDP:2750억 엔(2007년 기 )

1인당GDP:약 1만 달러(2007년 기 )

지방재정수입 :260.8억 엔(2007년 기 )

교역액 :1280.52억 달러 (2007년 기 )

외국인투자액(도착기 ):33.06억 달러(2007년 기 )

의 푸동을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이 묘사되곤 한다.“ 국이 용이고 상해가 용의

머리라면 푸동은 여의주이다”이 말은 푸동이 국의 개방․개 을 통한 경제발

의 핵심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특구로 지정된 푸동 지역의 면 은 약 570㎢이며,황푸강의 동쪽에 치하

고 있다고 하여 푸동신구라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푸동 지역은 상해시 총 면

6,341㎢의 약 11분의 1수 으로,푸서 지역보다도 넓다.2007년 기 으로 푸동의

인구는 약 280만 명이고,GDP는 2007년 기 으로 2750억 엔으로 상해시 체

GDP의 1/4을 차지하며,1인당 GDP는 1만 달러를 과한 것으로 추정된다.2007

년 기 으로 지방재정수입이 약 260억 엔이고 교역액은 약 1280억 달러의 규

모이다.도착을 기 으로 본 외국인 투자액은 약 33억 달러이다.

<표-11> 국상해 푸동신구 일반 황

(자료 :경제자유구역기획단(http://www.fez.go.kr),2008)

다음 <표-12>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상해는 국에서 차지하는 비 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 체 본토 크기의 1%도 안되는 지역에서 국

체 교역액의 약 13%,외국인 투자액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해의 발 에는 푸동지구의 역할이 컸음을 보여 다.푸동이 상해 체

면 의 약 9% 임에 반해 상해 체 GDP의 약 23%,외국인 투자액은 약 42%,

그리고 교역액은 상해 체 교역액의 반에 약간 못 미치는 약 45%라는 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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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마한 실 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표-12>2007년 푸동과 상해, 국 체의 주요 경제 지표 비교

구분 푸동 상해

푸동이

상해에서

차지 비

국 체

상해가

국에서

차지하는

비

면 570㎢ 6340.5㎢ 9.0% 960만㎢ 0.06%

상주인구 280만 명 1858만 명 15.1% 132129만 명 1.4%

GDP
2750.76

억 앤

12001.16

억 앤
22.9%

246619

억 앤
4.9%

지방재정

수입

260.8

억 앤

2102.63

억 앤
12.4%

5조 13

억 앤
4.1%

교역액
1280.52

억 달러

2829.73

억 달러
45.2%

21738

억 달러
13.0%

외국인

투자액

(도착기 )

33.06

억 달러

79.2

억 달러
41.7%

748

억 달러
10.6%

(자료 :상하이 통계공보,푸동신구정부공작보고, 국통계공보 자료를 참고해

KOTRA상하이 무역 자체 작성)

2) 국상해 푸동신구 개발배경

국은 1978년 외 개방 선언과 함께 1979년부터 련 법규의 제정과 더불어

외 개방 정책의 구체 인 시행의 일환으로 경제특구의 설치와 외개방지역

지정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한 법 ,제도 정비를 서둘러 왔다. 국의

외 개방은 동남부 연해 지역을 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1992년 덩샤오핑의 남

방순회강화 이후 국 역으로 확산되었다.

국 정부는 지난 1984년 상해를 개방 도시로 지정한 데 이어 1990년 푸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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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제특구 푸동신구

설립시기 ․1980년 ․1990년

치

․화난지구

․ 둥성 선 ,산터우,주하이

(1980.8)

․푸젠성 샤먼(1980.10) 하이

난섬(1988.4)

․화둥지구

․황 해안(태평양)과 황 수로(양

쯔강)의 교차 (상해)에 치

개방분야

․자본주의 경제 제도의 종합실험장

․ 폭 인 경제 자주권 부여

․생산 비생산 분야를 포함

․21세기 동북아의 융 무역 센

터를 목표로 상업,부동산,무역,

융 등의 분야도 개방

지역범 ․제한된 지역 내에서의 실험

․장강 일 의 개발을 통한 국가

체의 발 을 한 략 인

사업

업종
․ 탁가공 노동 집약 산업

주

․기술 집약 인 하이테크 산업

주

자본규모 ․ 체로 소규모 ․ 규모가 많음

유입자본
․유입된 자본은 주로 홍콩, 만,

싱가포르 등 화교 자본 외자

․국가의 정책 인 배려에 의해

국내자본( 체의 50% 이상)도

집 투입

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면 개방을 선언하면서 인 개발을 추진하 다.

푸동 지역은 남부 둥성의 경제특구보다 10여년 늦게 시작되었지만, 국의

표 경제특구로 인식되고 있다.

푸동 지역에 한 개발이 본격화된 것은 1988년 5월,당시 상하이 시 장쩌민

공산당 당 원회 서기와 주룽지 상해시장의 주도 아래 푸동 개발 국제 심포지움

이 개최되고 외 으로 개발 계획이 공개되면서부터이다.

<표-13> 국의 경제특구와 푸동신구의 비교

(자료 :KOTRA 국 지역본부 상하이 무역 ,「푸동개황」,2002,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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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의 푸동 개발 사업은 “세계를 향한,21세기를 향한, 화를 향한”

이란 기치 아래 상해 시를 21세기 국 경제의 심지이자 태평양 서안의 융,

무역의 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원 한 구상 속에 추진되었다.여기에는 상해 구

시가지(푸서지구)의 인구 과 심각한 교통․주택․공해 문제 해소를 한 도

시 기능의 분산을 도모하는 등 상해의 도시 화를 추구한다는 목 뿐 아니라

국 외 개방 확 의 주요 창구 역할과 아울러 연해 지역의 산업과 기술을 양

쯔강 유역과 내륙 지역의 자원과 시장에 연계시킴으로써 지역간 격차 해소와 국

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 을 도모한다는 목 도 포함되어 있었다.(남덕우외,

2003,pp.263~264)

3) 국상해 푸동신구의 3단계 개발계획

푸동신구의 개방과 개발과정은 략 개발 기단계, 개발 단계, 면개발단

계(기능의 특화와 고도화 병행 개발단계)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발 기단계는 1980년 반부터 개최해온 상해시와 푸동지구 도시발

략에 한 각종 세미나와 푸동지구의 개발구상과 여론조성을 추진하며,1990년 4

월 18일, 국 공산당 앙 원회와 국무원이 푸동지구 개발 개방 방침을 확정하

고,그 이후 정책과 조직 역에서의 비 작업을 진행한 1995년 말까지의 기간이

라 할 수 있다.이 기간 에는 지휘시스템을 건립하고 푸동지구 발 계획을 수

립하고 련정책과 법규를 제정하 으며, 한 3개 개발 소구인 육가취 융

무역구, 교 수출가공구,외고교 보세구의 기건설공정을 진행하면서 국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한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기 한 내외 선 을 확 한

시기 다.

1996~2000년까지는 2단계로서 개발단계에 해당된다.이 단계에는 실질 인

개발 개방작업을 지원하기 한 선도정책을 실시하고,상술한 3개 소구 외에

장강 고 과학기술지구를 추가한 4개 특화기능의 개발단지 개발업무를 담당

할 국유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국유 토지를 자본 으로 투입하 다. 한 기존 시

가지인 푸서지구와의 연결 교통망과 항만 에 지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하여 비교 완비된 푸동지구를 1차 으로 완성하는데 을 맞추었다.특히 푸



- 49 -

동지구는 다기능 이고 국제화된 첨단 도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건물의 외

과 스카이라인이 고려되었으며,건물은 인텔리 트 빌딩으로 설계되어 쾌 함

과 첨단 기능을 부여하 다.

2001년부터 2030년까지 3단계는 기능의 특화와 고도화를 추진하는 기능의 특

화와 고도화 병행추진단계,즉 면개발단계이다.이 단계에서는 푸동신국제공항

1기 공사 완공 개통,외고교 항만,지하철 2호선,푸동신공항 연계도로 등을 건설

하여 기반시설의 기 를 다지고,3차산업을 융,무역 주로 특성화․고도화를

추진하 다.특히 3단계는 상해 역을 면 개발하여 의 지향 경제를 심으

로 화된 공업기지와 융,무역,과학기술,정보의 심지구로 발 시킨다는

계획을 세워 극 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별 개발계획아래 1990년 부터 본격 인 개발과 개방이 추진된 푸

동지구는 도시 기반시설 건설과 산업체계를 건립하고 기능을 고도화하면

서 국 내륙시장과 세계를 연결하면서,상해시가 목표로 내건 ‘국제 경제․

융․무역 심’을 향하여 꾸 히 진하며,‘국 개 개방의 상징’.‘ 화 건설

의 축소 ’으로 역할하고 있다.(이 국외,2004,p.238)

4) 국상해 푸동신구의 4 국가 개발구

푸동 지역은 육가취(陸家嘴),외고교(外高橋), 교(金橋),장강(長江)등 4개 지

역별로 유치산업을 특화하는 략을 추진하 다.

육가취는 융,무역,증권 보험 등 융산업을, 교는 하이테크산업 주의

수출가공업을,외고교는 기에는 보세창고 주 으나, 재는 IT(Information

Technology)기업을,장강은 유 자,생물의학 등 BT(BiologicalTechnology)

IT 련 산업을 극 유치하여 왔다.

우선 육가취 융개발구는 남포(南浦)와 양포(揚浦)두 개의 교량과 황푸강 하

(河底)터 로 푸서지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제3차 산업 심지로서 개발되고

있다. 체 계획면 은 28㎢이고 이 개발된 면 은 5.8㎢이다.이 지구는 다시

융무역구,죽원(竹園)무역구,용양(龍陽)무역구로 세분화되며,황푸강을 사이에

두고 푸서의 외탄을 마주하고 있는 푸동신구의 심지역이다. 재 동 개발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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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00여 동의 화 빌딩이 건설되어 있고, 융․보험․투자․무역 부문의 내

외자기업 약 1,000여개가 설립되어 있다.그 다국 기업 지역본부 표처

가 34개,은행․보험․증권 등 융기구가 143개가 설립되어 있다.최근에는

CBD(CentralBusinessDistrict)10)기능에 필요한 정보서비스업, 융보험업,유통

업 발 에 을 두고 있다.

외고교 보세개발구는 푸동의 동북부에 치하여 양자강 하구에 하고 있으며

종합자유무역구로서 보세창고,수출입 가공산업, 계무역, 리단지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INTEL,HP,필립스,IBM,JVC,삼성, 우 등 유명한 다국 기업이

진출하여 있고 2004년 기 으로 72개 국가의 약 6,000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이

들 기업의 총 투자 액은 73억 달러이고 포 (Fortune)지 선정 500 기업 73

개 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다.

교 수출가공개발구는 푸동신구의 부에 치하여 체 계획면 27㎢의 수

출 가공 국제무역 개발구이다.최근 교수출가공개발구는 다국 기업의 지역

제품 생산기지,R&D 센터,국제구매센터로서 발 하고 있다.2003년 기 으로

역내 공업생산액은 1,083억 엔으로 상해시의 1/10,푸동의1/4을 차지하 고,

자통신, 가 ,의약,자동차제조 등 4 산업의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하 다.

교 수출가공개발구에는 GM,KODAK,VOLVO,SKF,HITACHI,SIMENS,

LG등 세계 유수기업 60개 업체가 입주하여 총 투자액은 102억 달러에 달하며,

포 지 선정 500 기업 32개 기업이 투자하고 있다.개발구내의 공업 총 생

산액은 매년 50%의 증가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개발구내 진출기업의 주요 생산

품목은 완성차 부품,가 ,컴퓨터 소 트웨어,의약제품 등이 있다.

장강 하이테크개발구는 푸동신구의 부에 치하여 계획면 25㎢ 개발면

이 10㎢이고,이 곳 개발구는 국내외 선진기술을 도입하여,마이크로 자,컴

퓨터 소 트웨어,통신설비,신소재 등 첨단 분야의 산업을 육성하는데 을

두고 있다. 국 국무원 기 부(機電部)가 5억원을 투자하여 통신 분야 소 트웨

어 기업을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미국의 모토롤라,스 스 호 만제약 로쓰제약,

10)CBD(CentralBusinessDistrict)란 심업무지구를 말하며 도시,특히 도시에서 상업 기능이 집 된 지

역을 말한다. 심 업무 지구의 특징은 ① 높은 도의 토지사용,② 높은 지 와 지가,③ 높은 근성,

④ 기업본사, 앙 청, 융기 ,백화 등 추 리 기능과 고 서비스 기능이 집,⑤ 도시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상주 인구가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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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구 유치산업

육가취 융무역구

(LujiazuiFinance

andTradeZone)

융,무역,증권,보험 등을 극 유치해 상해의 첨단

융무역 지역으로 육성

교 수출가공구

(JingiaoExport

ProcessingZone)

하이테크 산업을 심으로 한 수출가공 지역(20㎢)

외고교 보세구

(WaigaoqiaoFree

TradeZone)

국제자유무역지 (10㎢)로 황푸강을 따라 형성된 부두를

바다로 옮긴다는 계획을 수립하고,약 1,000억 안을 투

자할 계획

장강 하이테크

개발구

(Zhangjang

Hi-TechPark)

하이테크 기술 개발 지역(25㎢),유 자,생물의학 등

BT IT 련 투자 유치 지향

미쓰시다,SKB 등 주로 통신 제약업체가 진출해 있고,2002년 말 기 으로

투자 로젝트 564건에 투자액은 90.0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장강 하이테크

개발구에서는 첨단기술을 목한 문화산업 육성에도 역 을 두고,문화산업과 문

화시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개발구내 100여 개 첨단기술 창업기업과 50여

개 연구개발 기구, 문가 3만 명이 집 하고 있다.장강 하이테크개발구는 이러

한 련 기술을 활용하여 차 커지고 있는 아동시장을 겨냥하여 애니메이션,온

라인 게임, 자 출 등을 한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있다.(경제자유구역기획단,

2008)

<표-14> 국상해 푸동신구의 개발구별 유치산업

(자료 :경제자유구역기획단(http://www.fez.go.kr),2008)



- 52 -

Ⅵ.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비교

1.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도입 목

우리나라에서 운 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법률을 각각 살

펴보면 제1장 총칙 제1조로 목 이 명시되어 있다.각 법률에서 말하는 각 제도

의 목 은 다음과 같고 이를 통하여 비교 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지정 운 에 한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

법’)에서 설치 목 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

유무역지역을 지정․운 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무역의 진흥,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을 진하여 국민경제의 발 에 이바지하는 것이다.11)

즉,자유무역지역(FreeTradeZone)의 개념은 국가의 세선 밖에 치하여

세법이 용되지 않는 제한된 구역으로 통 차, 세 제세공과 등의 면

세특 을 부여하여 화물의 반․출입 계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법

․지리 경제활동 특별구역을 의미하고 있다.자유무역지역의 주 목 은 반․

출입 외국화물에 해 세 행정 통제( 세장벽)로부터 독립시켜 그에 따른 물류

부가가치 창출,외국인 투자유치 기술이 ,고용창출을 통해 국가 지역경

제활성화에 이바지하는데 두고 있다.(강용수외,2003,p.164)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의지정 운 에 한법률」(이하 ‘경

제자유구역법’)에서 설치 목 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운 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 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진

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 을 도모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12)

11)자유무역지역법 제1조 목

12)경제자유구역법 제1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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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자유무역지역 개념도

물 생산기능

하역, , 보 , 전시,
제조업, 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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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물 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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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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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통 절차

내물

수출 간주

(환급/ 제)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http://www.airport.or.kr/iftz/),2007)

즉,경제자유구역(FreeEconomicZone)의 개념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 환

경과 생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

역 간 균형발 을 도모하기 한 지역으로,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의 일환으로서

외국자본과 기술의 활발한 국내 유치를 유도하기 해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 내에서 국내의 여타 지역과는 달리 각종 인 라제공은 물론 세제 행정

특혜 등을 주기 해 외 인 조치를 허용해주는 특별지역을 통칭한다.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개념과 목 을 비교한 바에 따르면 크게는 외

국인 투자를 진하고 국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공통 이 발

견된다.이를 해 특정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구역 안에서 조세상의 특혜와 같

은 투자 인센티 를 제공한다는 기본 인 맥락 역시 일치한다.

이에 반해 두 지역이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자유무역지역이 외국인 투자를

통한 물류부가가치 실 을 해 세법과 외무역법 등의 련 법률에서의 특

혜를 통한 물류업․제조업 등의 유치와 국제물류의 원활화를 한 산업특구임에

반면,경제자유구역은 물류․제조업․서비스업 등 산업기능과 주거․교육․의료

등 도시기능을 하는 특별행정구역으로서,조세 임 료 감면 등을 통해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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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의 경 활동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지역이라는 것이다.즉,자유무역지

역은 특정 지역에서의 외자유치를 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지역으로 무 세지역으

로서 산업특화지역을 의미하고,경제자유구역은 이러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유치

를 한 기본 인 인 라 제공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경 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특별행정구역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이 자유무역지역을 좀 더 포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 은 두 제도의 기본 목 인 외자 유치와 국가 경쟁력 강

화,지역경제발 이라는 공통된 부분에 세부항목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

다.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장에 봤을 때 두 지역 간의 확연한 차이 을 구분하기

힘들 것이며 이는 투자기업으로 하여 투자 결정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2.지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한 비교

1)자유무역지역의 지정

(1)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차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는 지식경제부 장 이 지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각 구역에 있어서의 지정 차는 조 차이가 난다.

자유무역지역은 2004.06.23 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통합 후 당시 산업

자원부장 과 재정경제부장 의 의 하에 산업자원부장 이 자유무역지역의 지

정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20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계부처의 통합이후 지식경제

부장 이 지정권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자유무역지역 내의 각종 시설에 한

리권자가 나 어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산업단지는 지식경제부장 ,공항

배후지,물류터미 물류단지 등의 리는 국토해양부 장 이 각각 담당하

고 있다.



- 55 -

<그림-7>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차

* 리 : 지식경 (산업단지)
토해양 (항만,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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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 산처 보도자료 재구성,2008)

<그림-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받으려면 앙행정기

의 장이나 특별시장․ 역시장․도지사 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는 계 앙행정기 의 장 계 시․도지사와의 의를 거쳐 지

식경제부장 에게 자유무역의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이 경우 시․도지사는 자유

무역지역 리권자에게 그 시․도지사를 신하여 계 행정기 의 장 계

시․도지사와 의하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요청을 받은 자유무역지역

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앙행정기 의 장 는

시․도지사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유무역지역기본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지식경제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그러면 지식경제부

장 은 지정이 요청된 지역의 실정,지정필요성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자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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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만 공항
유통단지,

화물터미

화물처리능력 연간 1천만톤 이상 연간 30만톤 이상 연간 1천만톤 이상

면

(부두+배후지)
50만㎡ 30만㎡ 50㎡

국제정기항로
개설+3만톤 이상의

컨테이 용부두
개설

국제정기항로와

무

기타

*연계교통시설(도로 철도)이 개발,조성되어 있을 것

*외국물품의 불법유출 도난방지와 검사에 필요한 검사장 등

통제시설을 설치할 것

역 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다.이때 지식경제부장 은 자유

무역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 과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식경제부장 은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한 내용을 고시하고,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계 앙행정기 의 장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3)

(2)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시 지식경제부장 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 등을 검토

하여 자유무역지역 원회와 심의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지정요건에 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5>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

(자료 :이기웅․곽 ,자유무역지역 화물 리제도 개선방안에 한 연구 재구성,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1호,2006)

첫째,산업단지,공항 배후지,유통단지,화물터미 ,항만 배후지 등에

하여 화물처리능력 등 통령이 정하는 기 에 합하여야한다.여기서 통령

이 정하는 기 을 살펴보면,우선 산업단지의 경우는 공항 항만에 인 하여

화물의 국외로의 반출․반입이 용이한 지역을 말한다.그리고 공항의 경우는 년

간 30만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정기국제항로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고,화물

터미 등 항공화물의 보 ․ 시․분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 그 배후

13)자유무역지역법령 제4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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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면 이 30만㎡ 이상이고,배후지는 당해 공항과 하여 있거나 용도로 등

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공항과의 물품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 ․

포장․혼합․수선․가공 등 공항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항만의 경우에는 연간 1천만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정기국제컨테이

선박항로가 개설되어야 하고,3만 톤 이상의 컨테이 선박용 용부두가 있

어야 하며,그 배후부지면 이 50만㎡ 이상이고,항만에 하여 있거나 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항만과의 물품의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 ․포

장․혼합․수선․가공 등 항만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이외에 유통단지 화물터미 의 경우,연간 1천만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반

입물량의 50% 이상이 외국반입이어야 하며,외국반입물량의 20% 이상이 국외반

출에 해당되어야 한다. 한 유통단지 는 화물터미 의 면 이 50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14)

둘째,도로 등 사회간 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어야

하며,셋째 물품의 반입․반출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통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거나 통제시설

의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여기서 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담장․출입문․경계 소 그 밖에 외국물품의 불법유출 도난의 방지를 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 ․ 치 등에 한 기 을 충족

하는 시설을 말하며 한 반입물품 반출물품을 검사하기 한 검사장으로서

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 ․ 치 등에 한 기 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면 우선 특별시장․ 역시장 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 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이때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

다.그러면 지식경제부장 은 경제자유구역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

14)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제4조 지정요건



- 58 -

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방법에는 지식경제부장 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은 후 경제자유구역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이처럼 지식경제부장 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보에

고시하고,지체 없이 이를 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시 고려사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있어 경제자유구역 원회는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그 내용으로는 우선 외국인의 투자유치

정주가능성을 고려하고,지역경제 지역균형발 에 한 효과,필요한 부

지확보의 용이성 개발비용, 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 력 등 기반시

설,환경 으로 건 하고 지속가능한 발 의 가능성,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지원내용 등이 있으며,그 밖에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

다.15)여기서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문 인력의 확보의 용이성

인력수 ,경 환경․생활여건 등 배후 도시의 서비스 수 ,경제자유구역개발의

실성과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16)

3.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황 운 황

1)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운 황

마산(1970년)과 익산(1973년)을 수출자유지역으로 처음 지정하여 운 한 이래

로 자유무역지역은 2004년 제조업 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심의 세자

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되면서 제조업과 물류업이 연계된 복합형 자유

15)경제자유구역법 제5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시 고려사항

16)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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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항 양항 천항 천 공항

지 2002.1.1 2002.1.1 2003.1.1
2005.4.6 /

2007.12.31

(천 ㎡) 5,451 6,755 2,294 3,015

주업체 수(개)
25

(22)

26

(25)

15

(0)

550

(12)

화물 치량(천 톤) 19,970 9,820 하역업체 -

치(천 달러)

( )

455,900

(80,794)

343,900

(108,155)

기  

내업체
108,900

무역지역으로 환되었다.이에 세자유지역으로 운 되어 오던 부산항, 양항,

인천항 공항은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으로 흡수되어졌다.통합된 자유무역지역

의 리운 체계를 살펴보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권자는 지식경제부장 이지만

유형에 따라서 그 리권자가 다르다.즉,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리권자

는 지식경제부장 이고 리기 은 자유무역지역 리원이고,항만형 자유무역지

역의 리권자는 국토해양부 장 이 되며 리기 은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

사 등이 있다.그리고 공항형 자유무역지역의 리권자는 항만형과 같이 국토해

양부장 이 되고, 리기 은 서울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 등이 되겠다.

재는 6개의 생산 심형 자유무역지역과 4개의 물류 심형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어 운 는 개발 에 있다.6개의 생산 심형 자유무역지역에는 마산,

익산,군산, 불,동해,율 지역이 있고,물류 심형 자유무역지역으로는 부산

항, 양항,인천항 인천공항이 재 지정되어 운 는 개발 에 있다.

먼 물류 심형 자유무역지역에 하여 살펴보면 <표-16>과같이 부산항과

양항이 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02년 1월에 지정 운 되었고 이듬

해 인천항이 지정 운 되었으며 인천국제공항은 2005년 4월 지정 정되었다가

2007년 12월 31일 지정운 에 있다.

<표-16>물류 심형 자유무역지역 운 황(2007.12)

(자료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08)

주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에는 기존 입주업체 10개사 포함.



- 60 -

마산 익산 군산 불 동해 율

지정일 1970.1.1 1973.10.8 2000.10.6 2002.11.21 2005.12.12 2005.12.12

총면 (천㎡) 954 310 1,254 1,156 248 343

입주업체

수(개)

(가동업체,

외투업체)

89

(82,52)

31

(30,6)

27

(4,6)

30

(15,21)
-

1

(-,1)

수출(천 달러) 3,256,000 150,387 13,916 280,000 - -

수입(천 달러) 1,921,162 82,651 514 13,000 - -

투자유치(천

달러)

(외국인투자)

216,973

(128,388)

43,968

(5,313)

158,417

(20,000)

319,000

(63,000)

50

(50)

고용(명) 7,510 1,294 1,901 2,326 - 20

임 료(건물1층)

(토지)

965원/㎡/월

130원/㎡/월

631원/㎡/월

94원/㎡/월

652원/㎡/월

80원/㎡/월

-

64원/㎡/월
- -

비고
16만㎡확장

공(06.12.15)

2010년까지

매각추진

2005.10.24

개원

2003년

~08년

2006년

~09년

2006년

~09년

그리고 생산 심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과 운 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17>

과 같다.

<표-17>생산 심형 자유무역지역 운 황(2007.12)

(자료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08)

먼 마산자유지역은 이미 1970년에 설치된 표 인 자유무역지역이다.마산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출의 진흥,고용의 증 ,기술

의 향상으로 국가 지역경제 발 에 기여함을 목 으로 조성된 우리나라 최

의 외국인 용산업단지이다.2000년 7월 13일부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 한

법률”에 따라 생산은 물론 무역․물류․유통․정보처리․서비스업 등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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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추가된 “자유무역지역(FreeTradeZone)"으로 확 개편되어 운 되고

있으며,국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제일 많이 집해 있는 산업단지이다.마

산자유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창고․운

송․하역 등 물류업, 융,통 ,정보처리 등 입주 기업 지원업종이다.입주 우

선 업종으로는 첨단기술산업,고도기술수반산업,산업지원서비스업 등이며,제조

업으로는 기 자,정 기기,기계장비,통신기기, 학기기,부품소재 기타

연 업종이 우선 입주 상이다.(마산자유무역지역 리원,2008)

군산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국제무역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

성화와 국토의 균형개발을 하여 2000년 10월 지정된 최 규모의 자유뮤역지

역으로써 생산․무역․물류․유통 등이 복합된 국제 수 의 자유무역지역이다.

군산자유무역지역 내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외국인 투자기업이어야 한다.국내

기업도 입주할 수 있으나 수출비 이 높거나 외국인 투자 기업의 력업체인 겨

우만 허용하고 있다.입주 업종은 지동차,기계,조립 속 련 업종을 우선 으로

입주시키고 있다.

불자유무역지역은 2002년 11월 21일에 한국에서 4번째로 지정된 자유무역지

역으로서 라남도 암군 불국가산업단지 내 지정되었다.단지 내에는 불항

이 운 에 있고 인근에 목포 신 외항이 건설 (2011년 공 정)에 있다.인

근에 불국가산업단지와 불외국인기업 용단지가 함께하고 있다. 불자유지

역 내 입주 할 수 있는 자격은 외국인투자기업이어야 한다.국내기업도 입주할

수 있으나 수출비 이 높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력업체인 경우만 허용하고 있

다.입주 업종은 제조업,물류업, 융 등 입주 기업 지원업종 등인데,제조업의

경우는 기계,자동차,철강, 속,조립 속 등의 업종을 우선 으로 입주시키고

있다.(고한익,2006,p.20)

지식경제부는 자유무역지역 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12월 8일에 울산,김제,

포항항,평택․당진항 4곳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마산,부산항, 양

항 3곳은 기존 자유무역지역을 확 지정하 다.특히,이번 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은 처음으로 지식경제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자유무

역지역의 운 에 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보다 극 으로 기

업유치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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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자유무역지역 신규 확 지정

생산형 울 산 마 산 김 제

사업기간 2009~ 2012 2009~ 2014 2009~ 2011

면 1,297,482㎡
953,576㎡

(기존지역으로면 변경없음)
991,740㎡

총사업비 2,607억원 1,356억원 705억원

기타 본 지정 변경(확 )지정 정지역(신규)지정

항만형 포항항
부산항

(신항일부)
양항 평택․당진항

부산항

(웅동지구)

사업기간 2008～2010 2006～2011 2005～2012 2005～2010 2006～2011

면 709,531㎡ 1,393,068㎡ 2,215,028㎡ 1,429,000㎡ 2,484,000㎡

총사업비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재원투입 없으며 항만조성으로 재원투입

기타 본 지정 변경(확 )지정 변경(확 )지정
정지역(신규)
지정

정지역(확 )

지정

(자료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08)

울산자유무역지역은 물류․무역․생산기능을 복합 조성하고 동남권 산업벨트

와 연계한 클러스터로의 성장을 유도하여 첨단산업 조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조성이후,노후화된 표 공장을 첨

단 표 공장으로 재건축하고 물류공간을 화하여 외투기업 수출기업의 생

산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 김제자유무역지역은 새

만 군산 경제자유구역과 상호 보완 인 산업입지 요건을 갖추게 되어 북 내

륙권의 개발 진 외국인투자유치 등 시 지효과가 기 된다.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형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연간 3천 700억원,신

규 고용창출 효과는 2천 700여명으로 상되며,항만형은 연간 500만 TEU의 물

동량 증가와 1만 8천6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기 된다고 상하 다.

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운 황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7월부터 인천,부산․진해, 양 등 3개의 지역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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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추진․운 에 있으며 2007년 12월에는 황해(평택․당진),새만 ․군산,

구․경북 등 3곳의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하 다.기존 세 지역의 가시

성과가 없다는 비 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 지정한 것은 “3+3”을 통한 시 지

효과로 세계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로 거듭나기 함이다.이로서 경제자유구

역은 기존의 3곳과 추가 지정된 3곳을 합하여 총 6곳의 지역으로 지정되어 추진

에 있다.지정된 각 지역의 기본 내용은 아래 <표-19>와 같다.

<표-19>경제자유구역 지정 황

구분 지정일 치 면 기간

인천 ‘03.8.6
송도, 종 청라 일

원 총 3개 지구
209㎢

‘20년까지 단계별추진

-1단계 :‘08년까지

-2단계 :‘20년까지

부산․진해 ‘03.10.27

부산 강서구 경남

진해시 일원 총 5개 지

역 16개 지구

104.8㎢

‘20년까지 단계별추진

-Ⅰ-1단계 ‘06년까지

-Ⅰ-2단계 ‘10년까지

-Ⅱ단계 ‘20년까지

양만권 ‘03.10.27

여수․순천․ 양시

경남 하동군 일원 총 5

개 지구

90.38㎢

‘20년까지 단계별추진

-1단계 :‘10년까지

-2단계 ;‘15년까지

-3단계 :‘20년까지

황해 ‘07.12.21

평택․당진항 인근 충

남 경기 일원 총 5

개 지구

68.13㎢

‘25년까지 단계별추진

-1단계 :‘13년까지

-2단계 ;‘19년까지

-3단계 :‘25년까지

새만

․군산
‘07.12.21

라북도 군산시,부안

군,새만 간척지

고군산군도 일원 총 4

개 지구

96.3㎢

‘30년까지 단계별추진

-1단계 :‘20년까지

-2단계 ;‘30년까지

구․경북 ‘07.12.21

구 역시,경산시,

천시,구미시 일원 총

10개 지구

34.74㎢

‘20년까지 단계별추진

-1단계 :‘13년까지

-2단계 ;‘20년까지

(자료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재구성,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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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2008) 2단계(2020)

송도지구

-국제업무·IT산업 개발(1~8공구)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

-9~11공구 개발

-국제업무단지 추가 조성

종지구
-국제공항·물류단지 개발

-제2연륙교 설치

-주거· 단지 추가 조성

-제3연륙교 설치

청라지구
-국제 융· 단지 개발

-공항철도 건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1)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 역시 송도(연수구), 종( 구),청라지구(서구)일원

에 치하고 있으며,총면 은 6,336만평에 달한다.

세계의 격한 흐름에 응하고 국의 부상 등 동북아 경제권의 경쟁 계

에서 우 를 하기 한 략으로 동북아경제 심국가의 실 은 요한 의미

를 가진다.이러한 동북아경제 심권의 실 을 한 거 으로서 국제공항 항

만, 역교통시설,수도권 배후지역이 치하고,필요한 부지의 확보가 용이한 인

천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개발계획은 1단계는 2008년까지,2단계는 2020년까지로 나 어 개발되고 있으

며 지구별·단계별 시행계획은 <표-20>과 같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완료되면 생산,부가가치 고용 등의 부문에서

정 인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인천발 연구원의 분석에 의

하면 생산유발액 53조 4,350억원,부가가치 유발액 22조 4,370억원,신규 고용창

출은 약 13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조성사입비는 1단계가 10조 400억

원,2단계가 4조 7,210억원으로 총 14조 7,6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상된다.(김

기환,2004,p.38)

<표-20>인천의 지구별․단계별 시행계획

(자료 :김기환,경제자유구역 추진 황과 개선과제,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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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단계 1-2단계 2단계 3단계

양
-컨테이 부두8선석

-진주~ 양간고속도로

-컨테이 부두3선석

-배후지 47만평

-컨테이 부두

5선석 53만평
-

율 -
-여수공항 확충

- 라선 복선 철화

-컨테이 부두9선석

-2산단개발
-3산단

신덕 -자동차 부품 -해룡산단 개발 -복합물류 유통단지
-주거,교육,

의료단지

화양

하동

-화양지구

휴양단지
- ·생산기반시설

- 져, 락

-생산기반 추가

- 져, 락

-물류해운

(2) 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라남도 여수․순천․ 양시와 경상남도 하동군 일

원에 치하고 있으며,5개 지구 24단지로 총 2,691만평에 달한다.

양만권은 허 항으로서의 양항의 잠재력을 활용,해외 유수 물류기업을 유

치하고,화물의 장․분류․가공․조립 등을 거쳐 제3국에 반출함으로써 부가가

치를 창출할 수 있다. 한 기존의 석유화학,제철산업 등을 활용한 후방 연

산업을 략수출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기간산업과 연계된 신산업 부문에서의

성장 가능성도 있다.

개발계획은 1-1단계(2003~2006),1-2단계(2010년까지),2단계(2015년까지),3단

계(2020년까지)로 나 어지고,특히 1-1단계는 상해 등과의 경쟁을 고려하여 항

만 배후부지의 조기 집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지구별․단계별 시행계획은

<표-21>와 같다.

<표-21> 양만권의 지구별․단계별 시행계획

(자료 :김기환,경제자유구역 추진 황과 개선과제,2004)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면 양만권의 외국인투자는 재보다 약 5배가 증가

한 1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망되며,생산유발 효과는 105조원,고용창출은

160만 명 정도가 상된다.특히 양항 3단계가 끝나는 2020년 이후에는 무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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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단계(2006) 1-2단계(2010) 2단계(2020)

신항만

지역

-항만·물류·유통단지

-국제업무시설 개발

-주거·지원단지

-신항진입·배후철도건설
-신항배후지 남측

지사 지역 -부산과학산업단지 -부산 경 철 건설 -국제업무·주거단지

명지 지역 -신호산업단지 개발
-주거·휴양·첨단생산단지

-명지 교 건설
-

웅동 지역 -
-조선R&D,첨단생산단지

-신항진입도로 건설
-물류·유통,주거단지

두동 지역 -
-첨단생산,국제업무,

교육·R&D시설조성
-

업이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것이 상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

으로 보인다.(김기환,2004,p.39)

(3)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세계 항만 물류 국제 해사 업무의 거 화와

생산기능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유치의 동남권 거 화를 비 으로 하고 있다.부

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부산 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진해시 일원에 치한

5개 지역으로 총 3,154만평 규모이다.부산․진해의 신항만 지역을 동북아 해양

물류의 심거 으로 육성하고,첨단산업단지와 R&D센터를 조성하여 동남권의

생산거 R&D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계획은 1-1단계는 2006년까지,1-2단계는 2010년까지,2단계는 2020년까지

로 단계 으로 시행한다.지역별․단계별 시행계획은 <표-22>과 같다.

<표-22>부산․진해권의 지역별․단계별 시행계획

(자료 :김기환,경제자유구역 추진 황과 개선과제,2004)

국토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 성공 으로 추진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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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외국인투자 유치 155억달러,생산유발 효과 95조원,부가가치 창출효과 39조

원,고용유발 효과 152만 명 등의 효과가 상된다.

<표-23>3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비교

구분 인천 부산·진해 양만권

치

면

인천 3개지구(송도,

종,청라)209㎢

부산시 강서구, 진해

시 일원 104.8㎢

양만(여수,순천, 양,

경남,하동일원)90.38㎢

핵심

계획

항공물류· 융·첨단산

업육성

항만물류,산업단지육성,

F1(국제자동차경기)경주장

건설

항만물류,산업단지육성,

주요

추진

사업

▲ 종지구

-물류·비즈니스단지

조성

-공항 지원도시 건설

-제2연륙교 설치

▲송도지구

-국제업무센터

-지식정보산업단지,

R&D,IT등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

▲청라지구

-국제 융·해 단지개발

-공항철도 건설

▲신항만지역

-2006년까지6선

(25만평)우선 완공

▲명지지역

-외국인CEO등을 한

주택공 ,종합병원유치

-르노삼성차 등과

련된 첨단생산기지 유치

▲지사지역

- 기계·자동차 련한 R&D

센터 유치

-신항만지역의 배후인

구를 수용하는 주택

공

▲두동지역

-경제자유구역의 생활

심지로 개발

-외국인을 한 종합

병원 유치

▲웅동지역

-2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09년 열릴

F1경주 회 경주장건설

▲ 양항

-상하이와의 경쟁을

해8선석을32선석으로확충

-122만평 배후부지에 국제

해운비즈니스센터,물류인력

양성 학 등 설립

▲율 산업단지

-석유화학,자동차부품,

제철 련한 외국기업

유치,여수공장 확장

▲신덕지구

-외국인 용병원,외국

인학교 유치

-외국인타운등 객

등을 겨냥한 국제

도시로 육성

▲화양지구

-골 장,숙박시설,공

원등 락시설 배치

-한려해상국립공원 등과

연계한 밸트 형성

▲하동지구

- 양제철 연 산업단

지 기능도시로 개발

(자료 :고한익,“경제자유구역제도의 실태와 개선과제”,동아 학교 동북아국제

학원 석사학 논문,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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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8>은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황도이다.

<그림-8>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 황도

(자료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08)



- 69 -

<그림-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황을 비교

하여 보면 지정구역 반이상이 동일한 지역을 심으로 형성되어 있다.즉,

경제자유구역을 심으로 살펴보면 우선,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부산

항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하고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연계되어 있으며, 양만권의

경제자유구역 역시 양항 자유무역지역과 율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는 인천항과 인천공항의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으로 포함하

고 있다.이에 새로이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군산․새만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군산과 익산 자유무역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구미 산업단지,황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장안,천안,연주 등의 산업단지

가 연계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입주업종과 입주자격 비교

1)입주업종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는 각 특별지역의 주요 운

목표에 따라 조 씩 상이하다.우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업종을 크게 보면

수출을 주목 으로 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는

자,수출입거래를 주목 으로 하는 도매업을 하는 자,물품의 하역․운송보

․ 시 등의 업종,국제운송주선 국제선박거래,포장․보수․가공 는 조

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 련 사업과 융업 등 각종 서비스업 등이 해당된다.

이에 자유무역지역에 입주 시에는 정해진 입주자격이 있으며 그러한 자격 요건

을 갖추어야 만이 입주할 수가 있다.

반면 경제자유구역은 퇴출 업종을 제외하고는 입주업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즉,경제자유구역은 자유무역지역과 달리 범 한 지역에 지정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 생활환경에 한 반 인 개선을 한 지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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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종으로는 고도기술수반산업,산업지원서비스업,제조업,물류업, 업,지

식기반사업(IT,BT,NT등),디지털 컨텐츠산업, 융업 각종 산업 등이 있다.

입주업종을 비교해보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 가능한 업종들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가능하며 오히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생활환경,경 환경 등을

지원해주는 제반 서비스업종들이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범주가

경제자유구역이 더 넓다고 볼 수 있다.

2)입주자격

앞서 언 한바와 같이 자유무역지역에는 입주업종에 있어 일정한 자격요건을

두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에 있어서는 퇴출 업종을 제외하고는 입주하는데 특별

한 자격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즉 두 특별지역에 입주하는데 있어 자격 요건은

자유무역지역은 입주가능한 자격요건을 정해놓은 Positive방식이라고 볼 수 있

고,이에 반해 경제자유구역은 입주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퇴출 업종이라는 법

률상 제한을 두는 것으로 Negative방식으로 볼 수 있겠다.

우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에 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첫째,수출을 주목 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비

이 매출액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이다.둘째,제조업종의 사업을 하

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 액이 최소 5천만원 이상으로서 외국인

투자비율이 자본 비 10% 이상인 기업이다.셋째,수출입거래를 주목 으로

하는 도매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총 거래물량 50% 이상을 수출입

거래를 하는 기업이다.넷째,물품의 하역․운송․보 ․ 시,그 밖에 통령이

정하는 사업17)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다.다섯째,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

하는 업종으로서 통령이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고자하는 기업이다.여기

서 통령이 정하는 업종에는 융업,보험업,통 업,세무업,회계업,해운 계

업․해운 리 업․선박 여업 선박 리업,항만용역업,교육․훈련업,유류

17)“그 밖에 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ⅰ)국제운송주선․국제

선박거래,포장․보수․가공 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무류 련 사업,ⅱ)선박 는 항공기(선박 는

항공기의 운 에 필요한 장비를 포함한다)의 수리․정비 조립업 등 국제물류 련사업,ⅲ)연료․식

수․선식 기내식 등 선박․항공기용품의 공 업,ⅳ)물류시설 련 개발업 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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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업,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업,정보처리업,음식 업,식품 매업,숙박

업,목욕장업,세탁업,이용업 미용업,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이 있다.여섯

째, 통령이 정하는 공공기 으로서 여기에는 지방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액

출자․출연한 법인,국민연 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수출보험공사,한

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컨테이 부두공단,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가 해당된다.18)

반면 경제자유구역은 앞서 설명한 자유무역지역과는 달리 입주업종에 하여

특별한 자격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경제자유구역의 운 목 에 비추어 경제자

유구역에 입주하는 것이 부 하다고 단되는 업종 는 시설에 하여 퇴출

업종으로 정하여 해당 지역에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퇴출업종에 해당하는 업종

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첫째,쾌 한 정주환경을 해하는 업종 는 시설이

다.둘째, 기․토양 해양환경에 유해한 업종 는 시설이다.셋째,경제자유

구역에서 기업환경 는 생활여건을 해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해할 수 있는

업종 는 시설,마지막으로 기술이 는 고용창출의 효과 등에 있어 국가경제

발 의 기여도가 하게 낮다고 단되는 업종 는 시설이 퇴출업종으로 정

하고 있다.지식경제부장 은 퇴출업종 등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경우에는 해

당기업의 업정지 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19)

5.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인센티 비교

1)자유무역지역의 주요 인센티

자유무역지역은 한 국가 내에서 교역,생산,투자 등의 경제활동에 해 외

인 조치를 허용해주는 법 ․지리 특정지역으로서 외국으로 간주되는 지역

18)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 입주자격,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제7조 입주자격 참조

19)경제자유구역법 제29조 고시,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30조 퇴출업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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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따라서 이 지역은 외국으로 간주하여,반입물품에 해 세를 면제하고,

통 차를 간소화하고,해당국가의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이다,그러므로

이 지역에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하고, 한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감

면과 임 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 를 제공한다.

자유무역지역에서 제공하는 인센티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세제상의 혜택이다.자유무역지역은 그 지역이 국내에 있지만 세법상

외국으로 취 되므로 등록업체는 외국으로부터 자유무역지역내에 반입된 외국물

품을 수입신고 세 등의 납부 없이 등록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여기서 세

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농어 특별세,교육세

부가가치세를 의미한다.그리고 자유무역지역내에 입주한 업체가 반입한 국내

물품 자유무역지역내 기업간 거래에 해서는 「수출용원재료에 한 세등환

에 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는 공 하는 것으로 보아 세,임시

수입부가세,주세,특별소비세,교통세,농어 특별세 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

해 다.20)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의 수입시 납부한 세 등의 환 은 환 사

무처리고시의 규정을 용한다.(길 수,2003,p.49) 한 자유무역지역 내에 반입

한 내국물품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해서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하여 부가가치

세의 세율을 용한다. 한 자유무역지역 안에서의 입주기업간의 공 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에 해서도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용하고 있

다.21)그리고 1,000만불 이상 투자한 외국제조기업이나 500만불 이상 투자한 외

국물류기업에 해서는 법인세,소득세에 해서 2005년 이후 입주한 기업은 3년

간 100% 면제되며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고,취득세,등록세,재산세,

종합토지세는 5년간 100%,3년간 50%를 감면한다.그러나 2004년 입주기업에

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각 7년간 100% 면제,3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3

년간 100%,2년간 50% 감면으로 수혜 폭을 다.(김종칠,2006,p.54)

둘째,임 료의 감면이다.외국인투자기업에 하여 미화 1천불 이상 투자하는

경우 임 료를 10년간 100% 감면받을 수 있다.자유무역지역의 임 료의 수 은

마산자유무역지역 수 의 렴한 요율(자가공장 용지 임 료의 경우 월 130원/

20)자유무역지역법 제 45조 1항

21)자유무역지역법 제45조 2항,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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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을 제시한다.지식경제부장 는 국유재산의 리청은 자유무역지역법 규

정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외국인 등록업체에게 국가소유의 토지,공장 기

타의 재산을 임 하는 경우 국유 재산법 련규정에도 불구하고 임 료를 감면

할 수 있다.입주 외국기업에 해서 임 료의 감면율은 최 100분의 100의 범

안에서 감면을 추진해주며,당해 국유재산의 리청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임 료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등록업체는 당해 국유재산의 리청에 감

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국유 공유부지에 해서는 최 50년까지 무상 임 하

는 특혜를 제공하며 구시설물 건축을 허용한다.

셋째,원스탑 서비스의 제공이다.자유무역지역 내에서는 등록업체간의 물품의

이동 양도,외국물품의 사용․소비 보수작업 등 각종 물류부가가치 활동에

필요한 세 신고 차를 폭 간소화하며 업체가 자율 으로 반입화물에 한

재고 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물류활동의 신고 차를 간소화하고 있

다. 한 자유무역지역은 입주허가에서부터 공장건축허가,외자도입,통 등 입

주기업체의 생산 수출입활동 반에 한 업무를 지식경제부(자유무역지역

리원),세 등 정부기 이 상주하여 지에서 종결 처리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

으며,그 외에 은행,운수,창고,하역업 등을 하는 지원업체가 역내에 입주

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인센티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 세 등에서

외를 인정하는 특별지역을 의미한다.이러한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거

주에 유리한 국제화된 기업 환경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 자본의 유치를

진함으로써 선진산업구조로의 환을 도모하고 국제 기업 활동의 심거

을 육성하기 한 것이다.이와 같은 목표를 해 경제자유구역에선 입주 기업체

에 해 규제완화,조세감면 등 경 지원을 물론 교육,복지,행정,노동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인센티 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 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싱가포르보다는 세제혜택은 높은 수 이나

22)마산자유무역지역 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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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도개선 내용

세제

지원

-소득․법인세 :3년간 100%,2년간 50% 감면

*허용업종 확 (외투지역 비)

․ 제조업(5,000만 달러,1,000명 → 1,000만 달러,100명)

․ 물류업(3,000만 달러 → 500만 달러)

․ 업(2,000만 ~ 3,000만 달러 → 1,000만 달러)

-자본재 수입 세 면제(3년간)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 :3년간 100%,2년간 50% 감면

-외국인근로자에 한 과세특례 :국내 근로소득의 30% 액

비과세 는 17% 단일세율 용(신청시)

자

지원

-외국기업에 임 하는 부지조성,토지 등의 임 료 감면,외국인

편의시설 설치 소요자 지원

-외국기업에 하여 국․공유재산의 임 료 감면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는 부․매각 허용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한 재정 지원

융환경

개선

-1만 달러의 범 내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가를 외지 수단으로

직 지 허용

기업진입

부담완화

-수도권 규제 완화(공장총량제,과 부담 등)

- 소기업 고유업종제 배제,의무고용제 배제 등(국가유공자,장

애인,고령자)

내수시장,노사 계,물류 인 라.사회문화 인 라 수 에서는 상 으로 여건

이 좋지 않다.(김기환,2004)

경제자유구역에 한 특례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 운 에 한법률」에

서 규정하고 있다.제공되는 인센티 의 내용에는 세제지원,자 지원, 융환경

개선,기업진입 부담 완화,고용 노사환경, 어 인 라 확충,인력양성,경

․생활 애로 사항 해소기구 설치,행정 지원,외국 병원 약국 개방,외국

방송의 개방이 있다.각 부문별로 제공되는 인센티 내용은 다음 <표-24>와 같

다.

<표-24>경제자유구역 인센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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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사환경

-월차유 휴가 용 배제

-무 휴일 무 생리휴가 허용

-경제자유구역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근로자 견 업종 확

견기간 연장 가능

어인

라확충

-외국기업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해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 수․처리

인력

양성

-경제자유구역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 이 승인하는

경우 외국학교 법인에 의한 외국교육기 설립 허용

-외국인학교 입학에 한 내국인 제한 지

-외국교육기 에 하여 부지매입,시설,건축 는 학교 운 에

필요한 자 지원 부지 공여

-국제고등학교에서의 외국인 교원 임용 허용

경 ․생활

애로사항

해소기구

설치

-외국인투자 옴부즈맨 사무실 설치

-국제 상사분쟁 재기 설치( 한상사 재원 지부)

행정

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설치 시․도지사 직속의 담행정 기구 설치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 인 행정서비스를 제공

외국병원

약국

개방

-외국자본에 의한 외국인 용 병원․약국 설립 허용

-의료자격에 한 외 허용

-일정기 충족시 외국 의사․약사의 면허 인정

외국방송

개방
-외국방송 재송신 채 비율 확 (종합유선방송에 해 20%까지)

(자료 :경제자유구역기획단(http://www.fez.go.kr),2008)

<표-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원하는 주요 인센티 는 자

유무역지역의 주요 인센티 인 세제감면,임 료의 감면,원스탑 서비스의 제공

과 같은 기업활동에 한 인센티 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외국인 투자기

업의 생활환경,교육환경,의료환경 등을 지원해주는 범 한 투자 인센티 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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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문제 과 개선방안

1.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문제

1)자유무역지역의 문제

(1)자유무역지역의 운 체계상 문제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자유무역지역에 한 지정권자와 리권자가 서로 상이하

여 입주희망 기업에 혼란을 래하고 있다.앞서 본바와 같이 자유무역지역 지정

권자는 지식경제부장 이다.하지만 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유형에 따라 나뉜

다.즉,생산 심형 자유무역지역에는 지식경제부장 ,물류 심형 자유무역지

역에는 국토해양부장 이 각각 리권자가 된다. 한 각각의 자유지역 내에서도

구분별 리기 이 다른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즉,<표-25>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물류 심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항만형 자유무역지역과 공항형 자유

무역지역의 지정권자는 지식경제부장 이 되고 리권자 역시 국토해양부 장

이 되나 리기 을 보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는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

공사 등이 리기 이 되며,공항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과 공

항공사 등이 리기 이 된다.

<표-25>자유무역지역 리운 체계

유형 유형 지정 황 지정권자 리권자 리기

생산

심

단지형

(6개)

마산,익산,군산,

불,동해,율

지경부

장

지경부장
자유무역지역

리원(마산․군산)

물류

심

항만형

(3개)

부산항, 양항,

인천항
국해부장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등

공항형

(1개)
인천공항 국해부장

서울지방항공청

공항공사 등

(자료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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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 자유무역지역의 입지지역에 따라 거 법률이 각각 상이하게 용되

는 도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를 들면,<그림-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권은 지식경제부장 에게 있다.그리고 입주기업체 지원

업체의 사업활동 지원이나 공공시설의 유지 리,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운 등에 하여 자유무역지역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리권자가 이원

화되어 있다.입지지역에 한 용 법률도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개발에 한

법률,공항 배후지는 항공법,유통단지는 유통단지개발 진법,화물터미 은

화물유통 진법,항만 배후지는 항만법에 의해 거해야한다.

그 외에도 투자자에 한 입주 계약,등록방법 등 실무 인 차를 명확히 규

정하고 있지 않아서 상담창구가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로 분산

되어 있어 입주 상의 일 성을 유지하고 입주와 련된 여러 가지 행정 지

원 등을 기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림-9>자유무역지역의 리체계

정
( 식경제 )

↑ 신청
앙행정기

시· 사

� 산업단 : 식경제
� 공항 : 토해양
� 항만 : 토해양

수 ·수탁기

� 체
� 공항 · 항만
� 한 산업단 공단

정
( 식경제 )

↑ 신청
앙행정기

시· 사

� 산업단 : 식경제
� 공항 : 토해양
� 항만 : 토해양

수 ·수탁기

� 체
� 공항 · 항만
� 한 산업단 공단

(자료 :김종칠,“부가가치 물류창출을 한 자유무역지역의 효율 운 방안”재

구성,2006)

(2)물류 심형 자유무역지역의 가공 조립기능의 부진

재 물류 심형 자유무역지역 에서 과거 세자유지역이었던 부산항, 양

항,인천항 등의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서의 가공 조립 기능을 부여한 물류기

업의 입주나 가동 황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과거 세자유지역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내에서 가공,조립 기능을 배제하고 단순 부가가치기능 만을 허용하

고 있어 다국 기업의 투자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제물류,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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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기능을 통합 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세자유지역에서 지되던 가공․조립기능을 허용하여 국제물

류의 거 으로 육성시키고자 자유무역지역법으로 통합을 하 었다.

세계의 주요 자유무역지역들과 비교해 도 부분 가공,조립기능을 보유하여

로벌기업들의 투자 유치 부가가치 창출을 확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근 해 있는 국, 만 등은 모두 물류기능은 물론 가공,조립 기능을 허

용함으로써 다국 기업의 경 략을 극 지원하고 있다.

(3)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규제에 한 문제

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기 해서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입주허가)에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리권자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리권자의 입주허가를 받도록 하는 허가제를 채

택하고 있다. 한 동법 제10조에 의해 행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

는 수출을 주목 으로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

고자 하는 자,수출입거래를 주목 으로 하는 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물

품의 하역․운송․보 ․ 시 등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입주기업체의 사

업을 지원하는 업종을 하고자 하는 자,한국공항공사 등의 공공기 ,국가기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하는 Positive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기 한 기업체에 한 제한과 입주허가의 차를

받아야하는 차상의 불편의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행 입주허가제의 경우

이 세자유지역법에서의 입주계약 후 등록제보다 그 규제 정도가 한층 강화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경제자유구역의 문제

(1)경제자유구역의 비효율 인 인센티 의 문제

반 으로 경제자유구역은 주변국의 경제특구에 비해서 입지여건,생산비,인

라 등에서 여 히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아직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의 기라는 을 감안하더라도 미흡한 생활환경과 경직된 제도 때문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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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세 인센티 측면에서 일반 외국인

투자지역보다 혜택을 더 주는 것이 없을뿐더러 인허가 차도 마찬가지로 복잡

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

만,경제자유구역법 자체가 특별법이 아닌 일반 이기 때문에 결국 일반 개별법

이 규정한 차를 밟아야 하는 복잡한 차로 인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에 걸

림돌이 되고 있다.이에 해서는 차상의 간편화를 해서라도 경제자유구역법

의 특별법으로의 환이 시 하게 보인다.

그리고 세제혜택을 주는 업종에 해서도 그 투자업종 상이 크게 제한돼 있

다는 것도 투자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행 경제자유구역법은 세제혜택

을 주는 투자업종을 공장을 수반한 제조업과 물류산업, 호텔업으로 제한하

고 있다.즉,의류 매가 주된 사업인 다국 기업의 아시아 업본부가 입주한

다고 해도 공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 한상공회의소,2007,p.8)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행정 인허가 차가 길고 복잡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재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승인 받아야

하나,이 과정에서 계부처의 의가 원활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일

부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 다.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있어 순

차 인 의 차를 따를 경우 양만권의 화양지구의 경우처럼 최장 12개월 정도

의 사업승인 차가 걸리는 문제 을 보여주는 것이다.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의

사업승인 차에 한 획기 인 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경쟁국가의 경제특구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바 시 하게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경제자유구역의 제도규제로 인한 문제

재 「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법률」 등의 법

규로 인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내용인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 억제권역(인천)에서는 취득세 등록세가 여

타지역의 3배 과되고 있으며, 학 규모시설 입주시 수도권정비 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속도를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법률」은 과 억제지역․성장 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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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존지역 내에서 공장건축면 500㎡ 이상 공장의 신설․증설을 제한하

고 있다. 재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용배제 조치가 허용되고 있다.이러한 제한은 국내

우수한 기업의 투자유치가 곤란한 실정이다.

(3)경제자유구역에 한 재정지원 문제

경제자유구역사업은 막 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규모 사업이다.인천의 경우

14조 7,610억원, 양의 경우 13조 7,400억원,부산의 경우 7조 6,902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러한 개발산업은 도로 등 도시기반 인 라 구축과

부지조성 등에 막 한 자 이 소요된다.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국고지원,시도(일반회계,특별회계,지방채 등),민자

(projectfinancing등),외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기 지정된 3개

경제자유구역의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해당 지자체 37.8%,국고지원 30.8%,민

자․외자 22.5%,기타 8.9%로 구성되어 있다.

국비 지원의 경우 <표-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 동

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비 보조율이 50%로 제한되고 있다.이러한

무조건 인 국비보조 50%의 규정은 상 으로 재정이 미약한 경제자유구역의 경

우 개발사업에 큰 차질을 가져다주어 외국인 투자유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표-26>3개 경제자유구역청의 국비지원 비교

구분 사업기간 사업비 ‘04년 ‘05년 ‘06년 ‘07이후

계 9,313 239 1,150(100) 2,307(100) 5,617

양(4건) ‘04~’08 1,084 30 127(11.0) 315(13.7) 612

부산(3건) ‘04~’09 2,271 40 316(27.5) 660(28.6) 1,255

인천(6건) ‘04~’08 5,958 169 707(61.5) 1,332(57.7) 3,750

(자료 : 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http://www.gfez.go.kr),2008)

주 :사업비는 국비임,지방비는 50%매칭 해야됨,( )지원율.



- 81 -

기투자유치가 요한 을 미루어 볼 때 단편 일률 인 국비 보조율 50%의

제한은 부산이나 인천에 비해 상 으로 지방재정이 부족한 양만권의 경우

개발사업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특히,이제 6개의 경제자유구

역이 지정되어 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방재정의 역량에 따라 융통성 있는 지

원이 가능하게 제도 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실 미비

재 인천,부산․진해, 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7>에서 보는바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 액은 경제자유구

역 사업에 한 외국기업의 기 감으로 2002년에는 40.3억 달러를 유치하 지만

이후 2003년 0.4억 달러,2004년 4.2억 달러,2005년 6.5억 달러,2006년 2.4억 달

러에 머물고 있다.총사업비의 경우도 2002년에 129.5억 달러에 달했지만 이후

2003년 15.9억 달러,2004년 27.6억 달러,2005년 25.4억 달러,2006년 9.0억 달러

다.

반면 지난 1990년부터 개발된 국의 상해 푸동신구는 외자유치 규모가 1990

년 0.3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56.5억 달러로 꾸 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성공 인 경제거 으로 부상하고 있다.경제자유구역과 국의 상해 푸동신구를

단순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의 성과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표-27>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의 총사업비 외자규모 추이

단 :백만달러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총사업비 12,949.3 1,591.4 2,764.7 2,539.6 900.6 20,745.6

외자규모 4,034.0 37.9 420.6 651.2 235.7 5,379.4

(자료 :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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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건수도 2002년 2건,2003년 1건,

2004년 7건,2005년 8건,2006년 16건 등 총 34건에 그치고 있다.이는 상해 푸동

신구의 개발 기 5년(‘90~’94)동안의 투자유치 건수 2,646건의 1.3%에 불과한 결

과이다.

<표-28>경제자유구역과 상해 푸동신구의 기 5년 외국인 투자유치 건수 비교

경제자유구역 국상해 푸동신구

년도 ‘02 ‘03 ‘04 ‘05 ‘06 ‘90 ‘91 ‘92 ‘93 ‘94

건수 2 1 7 8 16 28 92 567 924 1,035

(자료 :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 국)상해통계연감)

3)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공통 문제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은 각각의 운 체계와 비효율 인 인센티 ,제도

상의 규제로 제도 운 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그리고 그에 한 각각의 개선방

향을 제시해 보기도 하 으나 가장 큰 문제 은 따로 있다.바로 이러한 지역이

기능과 제도 목 상 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장에선

복잡하고 혼란을 래하는 부작용이 그것이다.1994년의 ‘외국인기업 용단지’지

정을 시작으로 1998년의 ‘외국인투자지역’지정,기존의 수출자유지역을 개편한

‘자유무역지역(2000)’,‘세자유지역(2000)’,‘경제자유구역(2002)’,‘제주국제자유도

시(2003)’와 같이 지 까지 정부가 추진한 외자유치 련 사업 제도는 그 종류

내용이 조 씩 차이가 있을 뿐 외자유치를 통한 부가가치창출이라는 큰 목

에 벗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따로 난립하여 운 되어 와서 많은 혼란을

래하 고 각각의 제도의 특성을 제 로 살리지도 못하 다.

이 ‘세자유지역’이 ‘자유무역지역’과 통합된 것은 제조업 심의 자유무역

지역과 물류업 심의 세자유지역을 통합함으로써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물류 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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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 것이다.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과 물류업이 연계된 복합형 자유무역지역으

로 환․발 하는 것이 시 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이것이 국제 인 추세

다.그런데 당시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는 이들 제도가 실질 으로 분리․운

됨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래하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

다.

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된 이후에도 자유무역

지역은 경제자유구역과 완 히 다른 제도라고 생각하기는 힘든 이 있다. 재

운 인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지역은 한반도 내에서 외국투자기업을 상

으로 유치경쟁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설정된 지역 역시 다소 복되어 있는 경향

이 있다.

물론 자유무역지역이 조세 임 료 감면과 세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한 물류업․제조업 등의 유치와 국제물류의 원활화를 한 산업특구이고,경제

자유지역은 물류․제조업․서비스업 등 산업기능과 주거․교육․의료 등 도시기

능을 하는 특별행정구역으로서,조세 임 료 감면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의 경 활동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한 지역이라는 차이 은 알고 있으나 그

물류업과 제조업 등을 포함하는 외자유치를 지원하는 지역에서 유사성을 알

수 있다.비슷한 두 제도가 서로 양립하여 좁은 한반도 안에서 외국인 투자의 유

치에 경쟁을 하는 것은 엄청남 재원의 소비와 인력자원의 소비가 뒤따를 것이다.

아직도 국인 투자기업은 이 두지역의 명확한 차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 힘

들다.

<표-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정 목 에서부터 입주자격,외국인투자기업에

한 조세정책,임 료 제공 등의 내용이 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지 까지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비교를 통해 두 지역의 문제

을 살펴보았다. 한 이러한 문제 을 통하여 앞으로 두 제도가 서로 연계되어

발 해 나갈 수 있는 개선방향을 모색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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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법

근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운 에

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운 에

한 법률

지정

목

⦁외자유치,무역진흥,국제물류

원활화,지역개발

⦁외자유치,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

지정

권자

⦁지식경제부 장

-시도지사, 앙행정기 장은

지정요청 가능

⦁지식경제부 장

-시도지사 지정요청 가능

리

권자

⦁지식경제부 장 (산단형)

⦁국토해양부 장 (물류형)
⦁시도지사

지정

치

⦁산업단지,항만,공항,유통단지,

화물터미 등

⦁국제공항,국제항만 주변 지역,

내륙지역 확 (2007년 추가지정)

입지

형태
⦁비 세지역,집 지역

⦁특별행정구역

(2,000만~6,000만 평)

지정

지역

⦁마산,익산,군산, 불,동해,

율 (산단형)

⦁부산, 양,인천,인천공항

(항만․공항형)

⦁인천,부산․진해, 양만권

3개 지역(2003년)

⦁황해(평택․당진), 구경북( 구,

경산, 천,구미),새만 ․군산

(2007년)

입주

자격

⦁외투기업,내국기업

⦁제조업(수출주목 ),물류업,무

역업,지원 서비스업 등

⦁외투기업

⦁제조업,물류업,주거,의료,교육,

외국방송, 융 등

외투

기업

조세

감면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지방세 8~15년

⦁감면조건

-제조업 1,000만 달러 이상

-물류업 500만 달러 이상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지방세 8~15년

⦁감면조건

-첨단제조 1,000만 달러

-물류 500만 달러 이상

<표-29>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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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과
⦁ 세유보(수입물품,자본재) ⦁자본재 3년간 세면제

임 료 ⦁부지가액의 1% ⦁부지가액의 1%

임 료

감면
⦁외투기업 100% 감면 ⦁감면율 미결정( 리청이 결정)

자

지원

⦁지정단계에서 부지매입분담 비율

결정

⦁국비 최 75%

⦁분담 비율 미결정

행정

지원

업무

처리

⦁충장소 설치

- 세․조세의 부과․징수,

출입국 리

-우편․통신,검역,노무에 한

사무

⦁시도지자 직속 담행정기구 설치

-경제자유구역청

-국가 임 사무,시도 사무 등

수행

(자료 : 련 법률 등을 근거로 작성,2007)

2.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개선방안

1)자유무역지역의 개선방안

자유무역지역의 문제 은 우선 운 체계상의 문제 과 물류 심형 자유무역

지역에서의 가공 조립기능의 부진,입주체에 한 규제가 있었다.이에 한

개선방항으로 첫째,자유무역지역의 리권자와 리기 의 복잡화에서 오는 혼

란을 개선하기 해선 리권자의 담기 의 설치를 추진해 볼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에서의 국제물류기능을 효율 으로 리․운 하고 체계 인 지

원시스템을 갖기 해서는 리권자의 역할을 수행할 담기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우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담지원업무와 입주기업에 한 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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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 편의 지원,통제시설의 설치와 유지․ 리,마 의 역할을 수행

할 담기 이 필요하다.이 게 되면 각 자유무역지역별 리권자가 상이한데서

오는 혼란을 일 수가 있고 담기 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에서부터 개별

리가 가능해지는 것과 동시에 일률 인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우는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담조직을 두어 경제자유구역청

에서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과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해서 담하고 있다.

한 원스톱서비스와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선진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으나

자유무역지역은 이에 한 별도의 지원기구가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자유무역지

역 내에서 리권자와 리기 이 각각 다른 복잡한 운 체제의 개선을 해서

는 국제물류투자기업을 극 유치하고 행정지원과 마 활동업무를 념할 수

있도록 하는 담기 의 설립이 필요하다.

둘째, 재의 가공․조립은 제조업 심의 기존의 자유무역지역인 익산,마산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각 인 부가가치의 물류활동을 진하고 경제

효과를 창출하기 해서는 부산,인천, 양 등의 공․항만 배후지에서 이루어져

야 그 효과가 제고될 것이다.특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고도의 가공․조립기능을

활용하여 동남아나 일본, 국에서 부품을 반입하고 이를 가공․조립한 후 재수출하

는 시스템을 목 으로 한 로벌기업을 유치하는데 유리할 것이다.(길 수,2002,p.56)

물류,가공 조립을 리․운 하는데 있어서 그 운 형태는 미국,말 이시

아 등과 같이 물류지역과 가공․조립지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운 하는 방안과

싱가포르, 국, 만과 같이 통합 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그러나 요한

것은 물류지역과 가공조립지역을 통합 리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국과

같이 배후부지의 소로 이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효율 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즉,물류형 자유무역지역의 배후지 부족 문제를

각 항만을 포함하여 설정 인 경제자유구역제도와의 연계에서 그 해결책을 찾

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입주자격에 있어서 Positive방식은 입주에 있어서 제한되는 업종을 제외

하고는 원칙 으로 입주신청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Negative방식으로 환되

어야 할 것이다.

행 Positive방식은 제조 물류활성화라는 측면에만 고려한 나머지 자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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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역의 최종 목 은 부가가치창출이라는 명제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면이 있다.자유무역지역은 주로 공단 공항,항만에 치하여 지리 으로 제

조 무역,물류 기업이 주요 입주 상이 될 것임에도 그 상을 일일이 제한한

다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격히 변동하는 세계 흐름의 변

화에 뒤처지는 경우가 우려된다 할 수 있다.(이기웅외,2006,pp.14~15)

여기에서 입주자격을 Negative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무분별한 업

종의 입주에 해서는 허가권자가 자유무역지역 설립목 에 히 부 합할 경

우에 한하여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창

출이라는 목 에 극 처할 수 있는 기반을 제도 으로 발 시켜야 할 것이다.

2)경제자유구역의 개선방안

경제자유구역의 운 에 있어서의 문제 은 비효율 인 인센티 제도와 경제

자유구역내의 제도 규제,재정지원상 문제 ,외자유치의 실 미비이다.이에

한 개선방향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경제자유구역내에서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하여 차상의 간편화를

해서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으로의 환을 추진하여야한다.그리고 행 경

제자유구역법에 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에 해서는 제조․물류․

업뿐만 아니라 고도기술수반산업(IT,BT,NT),산업지원서비스업(문화․디지

털컨텐츠 련 기술,시스템 리운 기술자문)까지 법인세,소득세,취․등

록세 등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 경제자유구역내에서의 개발사업

에 한 간편한 승인 차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제도 규제의 개선방향으로 재 경제자유구역내 입주외국인투자기업

상으로만 허용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용배제 조치가 국내투자기업에도

허용될 필요가 있다.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기업에 한 기업의 투자가 활성

화 되면 지식창조형 산업육성 기반 조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진할 수 있다.

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한 방안과 집단 노사 계 개

선을 한 차별화된 조치가 필요하다.싱가포르의 경우 노동조합은 정부의 엄격

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노동자 업은 물론 5명 이상 모여 집회를 여는 것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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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규정할 정도로 노조활동을 규제하고 있다.(정형곤외,2008,p.5)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수 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선 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는 근로기 법에서 정한 경 상 이유에 의한 해고,즉 정리해고의 요건을 폭

완화하는 등,채용 해고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노사 계의 제도

개선을 해서는 불법 업 등에 한 공권력의 즉각 인 응 노동 원회 조

정 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 지원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한

외국기업을 상으로 노동행정에 한 종합컨설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노사문

제로 인한 투자 험을 해소할 수 있는 상시 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극 인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하다.지방자치단

체차원에서는 취득세,등록세 경감 등 할 수 있는 지원 규제완화 사항이 있으

나 개선을 회피하고 있다.하지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해서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는 조례 는 규칙의 개정을 통해 세제지원 각종 규제완화를 극 으

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행정기구(경제자유구역청)에 임이 필요한 사무에 해

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는 규칙 개정을 통해 임하여야 한다. 한 지방자치

단체가 규제완화를 극 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완화

계획을 개발계획에 반 시켜 추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재정지원상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서는 ⅰ)개발이익이 구역 내로 재

투자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독립된 회계를 갖고 있

지 않아 탄력 인 투자가 곤란하고,구역 내 발생한 개발이익이 타지역의 사업에

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련재원이 특별회계로 운 될 필요가 있으며,부지매

각 수입이 발생되거나 발생이 상되는 사업을 심으로 련수입이 구역 내에

다시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ⅱ)경제자유구역에 한 효과 인 국고지

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각 부처 소 의 국고지원사업 선정시 경제자유구

역 내 사업이 우선 반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 경제자유구역 기반시

설 등 모든 국비지원을 경제자유무역 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략 인 요도

에 따라 차별 ․즉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특

히 외국 연구소,교육기 등 비수익성 사업의 략 유치를 해 탄력 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 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ⅲ)경제자유구역의 운 한 효율

성․경제성에 근거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각 지역별 운 성과에 한 평가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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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구축하여 성과에 따라 앙정부의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정부의 재정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경제자유구역은 6개로 확 되어 있

어 각 지역별로 지원될 수 있는 정부보조 의 규모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

이다.효율 인 정부지원을 해서는 재 공기업을 상으로 시행되는 바와 같

이 각 구역별 제도개 운 추진 성과 등을 주기 으로 평가하고,그 결과에

따라 다음 해의 정부 지원을 차등 용할 필요가 있다.ⅳ)경제자유구역의 성공

추진을 해서는 앙정부 차원의 한 재정지원이 필수 이긴 하지만 보

다 자생 인 발 을 해서는 보다 극 으로 민자와 외자의 참여를 유도할 필

요가 있다.특히 국고,지방비를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규모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은 민자나 외자유치가 상당

부분을 부담하여야 한다.특히 민간 부문을 통한 재원조달 방법은 외국인투자기

업의 유치와 국내 기업의 경제특구 참여도를 가늠할 수 있는 간 인 척도도

되기 때문이다.

넷째,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의 문제를 효과 인 외자유치 지원을 한 조직

개편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우선,경제자유구역의 지원체계가 개발

사업 심에서 외자유치를 목 으로 정비․강화될 필요가 있다.최근까지도 경제

자유구역사업이 기 개발단계에 머물러 있어 지원체계 한 아직 개발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심으로 개선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추진의 핵심목 이 외자유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의 경우 인 라

개발사업이 상당부문 완료되어 가고 있다는 에서,외자유치 확 를 한 직

인 지원체계가 시 히 보완되어야 한다.이를 해서 싱가포르 EDB(Economic

DevelopmentBoard)와 아일랜드 IDA(IndustrialDevelopmentAgency)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외자유치 추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재 외자유치 련 정

부조직은 련 업무에 따라 지식경제부(투자정책 ,경제자유기획단),무역투자진

흥공사(KOTRA),국토해양부,지방자치단체( 역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으며,

이들 간의 연계체계는 미비하다.외국의 선진사례의 경우,경제자유구역의 리

와 외자유치 정책을 하나의 기 에서 총 하거나 여러 기 이 담당할 경우 통합 인

조정기구를 운 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재 지식경제부 장 이 원장을 맡고

있는 외국인 투자 원회를 통령직속 원회로 격상하여 외자유치 련 정책의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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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통합,조정,연계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통합 연계 운 필요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은 서로 차이 이 있는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두 제도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주목 을 두고 있

다는 에서 두 제도의 운 성과를 제고하기 해 통합 연계운 이 필요하

다고 본다.이 두 지역은 외국인직 투자(FDI)를 유치하기 한 특별지역으로서

정책목 이 같고,외국인투자기업을 유인하기 한 세제지원상의 인센티 역시

법인세 소득세 3년 면제,2년 감면으로 같다.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은 세 면

제 등에,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생활환경 경 환경의 개선 등에

을 두고 있는 이 차이 이라고 할 수 있다.즉,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

자기업의 경 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 을 도모하기 해 도입한 특별행정구역으로

서 자유무역지역과의 공통 은 외국인직 투자 유치가 목 이며,비 세 지

역이라는 이고,차이 은 경제자유구역은 규모가 크고 주거,의료,교육,

업무 등의 도시 기능을 수행하는데 비해 자유무역지역은 기업활동에 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이 두 지역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단행한 정부조직개편에

서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소 부처가 지식경제부로 조정이 되면서 앞

으로의 통합 연계 운 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실질 으로 더

욱 규모가 큰 경제자유구역의 범 안에 자유무역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자

유무역지역의 생산,물류 기업의 집 에 따라 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 된다.

첫째,공간 으로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무역지역을 포함 할 수 있다.경제자유

구역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기능할 수 있는 산업단지,공항,항만 등을 포함한다.

재 공․항만 자유무역지역인 부산항, 양항,인천항 인천공항 자유무역지

역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안

에서 기능하고 있다.그리고 새롭게 지정된 구․경북 경제자유구역,새만 ․

군산 경제자유구역,황해 경제자유구역 역시 인근에 생산 심형 자유무역지역과

산업단지 등이 있어서 통합 연계 운 시 공간 으로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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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기능 으로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경제자유구

역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주요기능인 제조업과 물류업,무역업,연 서비스업뿐

만 아니라 주거,의료,교육,방송, 융 련의 업종이 입주할 수 있다.<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무역지역의 제조,물류,무역업 등

을 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 주거,교육,의료 등과 같은 생활여건

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 환경을 제공하여 상호 운 상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그림-10>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통합 연계 운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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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박재곤,자유무역지역 정책의 추진 방향,2008)

이와 같이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을 통합하거나 연계 운 함으로써 자

유무역지역은 생산,물류 등 기업활동에 특화하고,경제자유구역은 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이나 외국인 기업의 경 생활환경 개선에 특화할 수 있다.경제자

유구역의 인센티 를 공통 으로 제공하면서,자유무역지역은 세 면제,부가가

치 세율, 가 임 부자,수출입 련 원스톱 서비스 등의 특별한 인센티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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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 있다.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비즈니스 심국이 되기 해서는 다국

기업의 심에 지역본사(RHQ)등을 유치하는 것이 요한데,경제자유구역은 이

들 기업들에게 양호한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한 두 제도가 통합 연계

운 이 될 경우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해당 지역에 자

유무역지역이 지정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의지가 강하고,생활환경의 개

선으로 외국인 투자가 확 되며,조세감면,임 료 등 인센티 제를 향유할 수

있는 장 이 될 것이다.이러한 통합을 해서는 단계 으로 운 권을 일원화 하

여 통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양 제도간의 통합 연계 운

을 해서는 세부 인 검토가 요구될 것이다.

첫째,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직 투자의 유치라는 정책 목

은 같다고 할 수 있지만,두 지역이 수행하는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다.즉,자유

무역지역은 제조업,물류업,무역업 등 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지역이지만,경

제자유구역은 도시의 일부로서 기업의 경 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

는 특별행정구역으로 도시의 일부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이와 같은 두 제도

의 수행 기능상의 차이로 인해 생산 심형 자유무역지역은 국가가 직 운 하

고 있고,물류형 자유무역지역은 항만공사,공항공사 등 문기 이 운 하고 있

으며,경제자유구역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운 하고 있다.따라서 각각의

경제특구의 유형과 특징에 맞는 문성과 노하우가 축 되어 있는 기 이 운

하는 것이 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통합 연

계운 을 계획 시 이를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은 각각 제도의 역사와 운 성과에 차이가

있어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생산 심형 자유무역지역은 수출자유지역으로서

출발한 30년 이상의 역사가 있고,특히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성공사례로 평

가될 정도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 물류형 자유무역지역도 세계 5 의 컨테

이 처리량을 기록하고 있는 부산항과 인천국제공항 등에 설치되어 가시 인 성

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러나 2003년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아직 입주기업의 유치실 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자유무역

지역에도 생산 심형과 물류 심형 자유무역지역이 나뉘어져 있고 그 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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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0곳이나 되지만 각각 지역에서의 운 성과나 역량이 다르며,경제자유구역

역시 기존의 3곳의 부산․진해,인천, 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새로이 지정된 3

곳의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여 6곳이 지정 운 에 들어감으로써 고려해야할 부

분이 많아질 것이다.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통합 연계 운 의 목 하나가 이러한

제도의 혜택상 수요자인 기업의 투자결정을 유인하고,기업의 경 활동을 지원하

기 한 것인 만큼,철 하게 기업의 입장에서 정책의 일 성을 유지하면서 불편

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단순하게 두 제도를 물리 으로

통합시키는 방안보다는 앞으로 이들 제도 간의 단계 통합 연계 운 을 통

해 그 성과를 제고하고,각 제도의 운 과정에서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

으로써 성과가 좋은 제도가 다른 제도를 견인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 마련이 요

구된다.

4)행정 원스톱 서비스 구

원스톱서비스(one-stopservice)라는 말을 문자 그 로 해석하면 “투자자가 한

곳에서 투자에 련한 모든 서비스를 받는 것”이 된다.자유무역지역에서나 경제

자유구역에서 투자유치의 성과가 부진할 때면 원스톱서비스 미흡의 문제가 항상

문제 으로 제기되어 왔다.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각 구역마다 경제자유구역청을

두어 그나마 원활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만 자유무역지역의 경우에는 다르

다,산단형 자유무역지역에는 자유무역지역 리원이 있어 원스톱서비스를 어느

정도 구 에 있지만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차를

거쳐야 한다.우선 항만형 자유역지역의 경우 리권은 국토해양부에 속하지만

그마 리권이 지방청에 임되었으며 통제시설 유지 리,입주기업 유치 등의

일부 업무는 항만청과 컨테이 리공단에 탁해 있는 실정이다.

<표-30>에서와 같이 각각의 기간별 업무가 다르며 인․허가 리,지원의

담당기 이 다른 것을 알수 있다.이러한 형태로는 원스톱서비스의 능률 인 구

이 매우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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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별 업무분장

해양수산부
⦁물류단지 투자유치 총 정책 지원

⦁자유무역지역 제도 운 리․운 총 지원

부산․여수청

⦁입주허가 건축허가

⦁공동시설(도로, 기,상하수도 등) 통제시설(게이트,

울타리 등)설치

⦁기타 자유무역지역 행정업무 지원

BPA․컨공단

⦁기업 상 유치활동

⦁입주기업 유치 공고․선정 리․지원

⦁통제시설 공동시설 유지 리

⦁토지 등 임 임 료 징수,공동시설 유지 리비 징수

<표-30>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리기 별 업무분장

(자료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재구성,2008)

앞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어 원활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은 가능하다고 하 다.하지만 경제자유구역청 역시 자유무역지역과 마찬가

지로 외자유치의 부진함을 각 리청에서의 원스톱서비스의 미흡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것인가 물으면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이 된다.그 이유는 우

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원스톱서비스에 한 개념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련

있다.우리나라에서 원스톱서비스는 해외 잠재투자자 발굴에서 입지선정,선정된

입지에 공장설립과 설립 후 사후서비스까지 한 곳에서 담하는 서구 투자유치

기 의 원스톱서비스와는 달리 입지선정 이후 법인설립 공장건설 과정에서

일 인 인허가 처리를 강조한 행정지원상의 원스톱서비스를 일컫는다. 자가

의의 원스톱서비스라면 후자는 의의 원스톱서비스 개념이다. 의의 원스톱

서비스라면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서비스 수 이 낮다 할 수 없지

만 <그림-11>에서와 같이 의의 서비스 개념에 용한다면 잠재투자자의 발견

에서 투자자의 방한을 유도하는 개념에는 한 없이 부족한 것이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의의 원스톱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어느 경

제특구지역보다 원스톱서비스 제공수 에 앞서 있다.이는 인천시로부터 임 받

은 임무를 직 처리해 주기 때문에 그 만큼 인허가 단계의 생략이 가능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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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물론 이처럼 반드시 한 곳으로 허가권을 이 시켜야 원스톱서비스가 가

능한 것은 아니다.인허가권을 소유한 기 이 달라도 기 간 조체제가 잘 구비

되어 있다면 굳이 인허가권을 한 곳으로 조정할 필요는 없다. 국에서 원스톱서

비스가 원활한 것은 제도의 문제이기보다도 공조직의 유연성이 더 큰 작용을 한

다.(임성훈,2006,p.18)

<그림-11> 의 의의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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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의의 원스톱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되지 않아 외자유치가 부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투자유치조직이 갖는 한계로서 잠재 투자자 발굴에

한 내부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이다.지자체의 투자유치 담인력의 부족,해외네트

워크 부족 등은 투자서비스의 상류활동(upstream activities)인 잠재투자자 발굴

활동에 제약을 발생시킨다.이를 보완하는 방법은 InvestKOREA(IK)와

유 기 과 공조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IK는 해외에 36개 투자거 무역 을 운

용하고 있다. 한 외부 문가를 특채하여 분야별 문가 풀을 형성해 두고 있

다.우리나라의 경제특구지역들이 자체 해외네트워크를 조직하기 까지는 IK의

네트워크를 극 활용하는 것이 해외 투자선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IK네트워크를 극 활용한다는 것은 기획투자유치에 활용한다는 것이

다.기획투자유치란 일반 인 경제특구의 투자여건에 한 정보를 IK 해외 네트

워크에 통보하고 잠재투자자가 발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IK와 공동

의 투자 로젝트 기획안을 작성하여 업종별,국 별,형태별 잠재투자자 명단을

입수하여 각 투자자에 한 맞춤형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최근에 경

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요청으로 각 경제자유구역청에 IK의

직원 1명이 견되었다.23)

5)국가 인 에서의 선택과 집

앞서 본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자본투자에 있어서 내부 경쟁

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우리나라는 싱가포르나 홍콩,상해 푸동신구에

비해 최소 10년 이상 늦은 시 에서 주 경쟁국들과 경쟁하기 하여 자유무역

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추진 에 있다.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동북아 비즈니스 심 국가 구상에 의하여 동북아에서 지리 인 이 을 활

용하여 동북아 경제 심지를 실 하기 한 비즈니스 허 개념에서 시작되었다.

최 다국 기업의 지역본부 유치 등을 목 으로 하 으나, 구․경북경제자유

구역,새만 ․군산경제자유구역,황해경제자유구역 등 3개 구역이 추가 지정되

23)2005.6.16일 제1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 보고 회(재경부,건교부,해수부,국민경제자문회의)당시 인

천경제자유구역청의 건의로 이와 같은 조치가 시행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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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6개 구역으로 확 지정된 재의 경제자유구역은 규제완화특구의 개념으

로 확 되었으며,각종 규제와 개방에 한 사회 합의가 어려운 산업(주로 서

비스업)에 한 투자유치 확 가 주요 목 이 되고 있다. 한 기존 3개의 경제

자유구역이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시 에서 지역 개발에 을

둔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은 외자유치에 있어서 질 인 향상이 아닌 양 인

구역을 늘리는 모양새만 된 것이다.국내 안에서 외자유치 건에 하여 서로 경

쟁하는 것도 분명 가치가 있겠지만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올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에 경쟁을 몰입한 나머지 국가 인 차원에서의 경쟁에서 소홀해지는 모습을

보일 우려가 있다.우수한 공․항만을 보유한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이 더욱 경쟁

력 있는 경제특구의 모습으로 발 해 나갈 때 세계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한국으

로 을 돌릴 것이다.

자유무역지역의 선정에 있어서도 2000년 이후에는 낙후 지역 개발을 하여

신청지역의 평가시 사 타당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동해와 율 이

2005년 12월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을 당시 신청 지역은 울산,평택,

동해,포항,율 ,제주 등 6곳이 신청하 었다.이 울산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의 신규지정을 한 타당성 평가결과 지정 당 성 부재 등의 이유로 높은 평가

를 받지 못하 었다.이때 지정 당 성 부재의 내용은 첫째,산업구조고도화는

자유지역지정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고,둘째,지방산업단지(신산업단지)조성비

용을 자유지역지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부 하며,마지막으로 낙후지역을 우

선 지원한다는 국가균형발 의 정책이 주 내용이었다.이와 같이 우리나라 국가

안에서 만의 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운 에 힘쓴다면 국가내 지역의

평 화는 조 씩 해결되겠지만 세계 유수의 경제특구와의 경쟁에서는 려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해서는 10곳의 자유무역지역과 6곳의 경제자유구역에 있어서의 국가

으로 선택과 집 의 역량을 발휘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이제 우리나라

는 각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있어서 선택과 집 의 원칙에 따라 복

성이 최소화되고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는 신 한 발 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

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각 구역마다 복 기능을 가지는 것을 각 구역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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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릴 수 있게 기능의 분화 특성화를 이루고 자유무역지역과의 통합 연

계운 을 통하여 역량을 집 하여야 한다.즉 기존의 3개 지역의 경우 IT․BT

산업 물류 심지로 각각 특화할 필요가 있다.인천,부산․진해, 양만권은

기 구상단계에서부터 물류 심지로의 성격이 강하 으며,역내 인 라 구축 측

면에서도 물류 심지로의 발 략이 해 보인다.특히 이 지역에는 물류형

자유무역지역도 도입되어 운 되어 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상호 통합 연계운

을 통한 산업클러스터화를 이루면 그 효과가 더욱 커 질 것이다.새로이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구․경부,황해,새만 ․군산의 경제자유구역은 기존의

생산형 자유무역지역과의 통합 연계 운 의 가능성을 제하에 두면 더욱 상

호 발 인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각 지역이 주력분야별로 차별화․ 심지역화 될 수 있도록 장

기비 발 략을 수립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국가경쟁력 강화 원회

와 미래 략 원회가 이를 해 극 인 역할을 해야 하는 시 이다. 한 단기

인 성과보다는 장기 인 에서 효율 인 경제특구제도의 환경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며,지역 분배의 차원보다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선택과

집 의 략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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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요약 결론

동북아경제권이 EU와 NAFTA에 이어 세계 3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고,

냉 체제 이후 세계화와 지방화의 양면 인 큰 흐름 속에 세계는 차 교역자유

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을 선두로 하여 동북아경제권이 세계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지역 내 국가들은 경쟁 으로 물류인 라의 개발

과 경제특구제도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미 국을 비롯한 싱가포르,

홍콩 등이 한국보다 앞서 경제특구의 도입을 통해,지역 경제 물류주도권을

확보하고 자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 으로 하려는 략을 취하고 있다.이에 우

리나라 역시 동북아 비즈니스 심국가 실 의 요성을 인식하고 경제특구의

활성화를 통한 외자유치의 략을 세우고 있다.

여기서 경제특구란,국내의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제도를 특정지역에 용함으

로써 외국기업들이 선호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해 설정된 특별경제지구를 말한

다.경제특구는 무역 심형,생산 심형,역외 융센터,복합형 경제특구의 유

형을 지니고 있으며, 창기에는 무역 는 생산 심형의 단순기능을 하던 경제특

구는 차 제조업 뿐만 아니라 무역․생산․ 융 등 경제활동에 한 폭 넓은 자유

가 보장되는 지역으로 발 하 으며,미래의 경제특구는 세계화,정보화,지식 집약

화로 요약되는 21세기의 경제변화에 따라 차 지식 창조형으로 발 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1922년 부산에 자유항구 설치를 앙정부에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제주도에 국제자유항 자유지역 등의 경제특구 설치가 검토되었었고,이후

1970년 정부의 수출드라이 정책에 힘입어 마산에 수출자유지역이 설치되기에

이른다.이후 부산항과 양항,인천항,인천공항의 세자유지역의 도입의 논의

가 이루어지고 2000년 이후 수출자유지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되기에 이른

다.하지만 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은 사실상 같은 제도가 양립한다는 지

속에 실질 인 외자유치의 실패를 안고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된다.통합된 자유

무역지역은 생산형 자유무역지역과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으로 분류하여 재 10

곳이 지정되어 운 는 개발 에 있다.그리고 우리나라를 동북아 심국가로



- 100 -

육성한다는 목표아래 경제자유구역이 도입되어 재 6곳이 지정되어 운 는

개발 에 있다.이러한 경제특구제도의 경제 효과는 크게 산업의 발 ,소득

의 증 ,국제교류 지역의 발 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운 인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

국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유사한 제도의 목 아래 특정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 구역 안에서 투자 인센티 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제도간의 차이 으로는 자유무역지역이 물류업과 제조업 등의 유치와 국제물

류의 원활화를 한 산업특구임에 반해,경제자유구역은 산업기능과 도시기능을

하는 특별행정구역으로서,외국인투자기업의 경 활동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지

역이라는 것이다.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은 그 리권자가 지식경제부장

,국토해양부장 ,각 시․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다르지만 그 지정권자가 지식

경제부장 으로 같다.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공하는 주요 인센티 를 비교해보면,투자

기업에 한 세제상의 인센티 와 임 료의 감면,원스탑 서비스의 제공 등의 유사

한 인센티 를 제공하는 반면,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활환경,

교육환경,의료환경 등을 지원해주는 보다 범 한 투자 인센티 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정 운 에 있는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은 각각의

운 체계와 비효율 인 인센티 ,제도상의 규제로 제도 운 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하지만 두 제도가 운 되어 오면서 가장 큰 문제 은 두 경제특구 지역이

기능과 제도 목 상 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장에선

복잡하고 혼란을 래하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이에 해 다음과 같은 개

선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통합 연계운 이 필요하다.자유무역

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은 서로 차이 이 있는 제도이지만,두 제도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주목 을 두고 있다는 에서 서로 상이한

제도로 투자자의 혼란을 주기보다는 통합 연계 운 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 두 제도가 통합 연계 운 이 된다면,자유무역지역은 생산․물류

등 기업활동에 특화하고,경제자유구역은 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이나 외국인

기업의 경 생활환경 개선에 특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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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서의 행정 원스톱 서비스를 구 하는

것이다. 재 입지 선정의 과정에서 시작되는 의의 원스톱 서비스로서는 해외

경쟁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 를 선 하기 힘들다.외국인 투자기업의 지 투자

유치활동을 포함하는 즉,각 투자 가능 국가에서의 잠재 투자자 발굴에서 개별

상담에 따른 한국을 방문하게 하는 과정의 의 개념의 원스톱 서비스를 구 함

으로써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국가 인 에서의 선택과 집 이다. 재 지정 운 인 자유무

역지역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16곳으로서 국가 경쟁력으로서의 지역 개발이

아닌 낙후지역의 개발을 한 국가균형발 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다.분명

국가균형발 도 요하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지역 간 균형 발 을 한 내부 경

쟁의 방법으로는 주변 경쟁국가의 경제특구와의 경쟁에서 려 날 것이다.이제

우리나라는 각각의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있어서 선택과 집 의 원칙

에 따라 복성이 최소화되고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는 신 한 발 략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정부는 각 지역이 주력분야별로 차별화와 심지역화 될

수 있도록 장기비 발 략을 수립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고,보다 장기 인

에서 지역 분배의 차원보다 국가 경쟁력의 확보라는 선택과 집 의 략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지 까지 본 논문에서는 경제특구의 이론 고찰과 우리나라에서 운 되고 있

는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한 비교 연구를 하 다. 한 두 제도간의

비교를 통해 문제 을 도출하고 앞으로 두 제도가 통합 연계 운 될 수 있

는 가능성을 제고해 보았다.하지만 두 제도의 통합 연계 운 방법의 효율

인 모델을 제시하지 못한 과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 심국가라는 목표

하에 운 인 여러 유사제도간의 비교가 부족한 은 못내 아쉽다.하지만 자

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간의 비교를 통해 두 제도에 한 이해를 높 고,이

를 통해 두 제도가 가지는 문제 을 도출 할 수 있었다.그리고 두 제도가 상호

발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하 다는 것이 본 논문이 가지는 의의가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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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RTACT

TheProblemsandImprovementPlansofFreeTradeZoneand

FreeEconomicZoneinKorea

Si-Hwan,Kim

DepartmentofIntenationalTrade

GraduateSchoolofBusinessAdministration

ChejuNationalUniversity

SupervisedbyProfessorJeong-Bong,Hwang

Therearekeen competition formaking world distribution and business

positiontointroduceSpecialEconomicZoneinNortheastAsiaasHongKong,

SingaporeandShanghai,becauseofthefastestgrowthofNortheastAsia

EconomicZoneasthird EconomicZonein world.SoKorean government

designatedandoperatedFreeTradeZonesintenareasandFreeEconomic

Zonesinsixareas.

ThisthesisstudiestocompareFreeTradeZonewithFreeEconomicZone

inKorea.ItwasprecededtostudySpecialEconomicZoneforcomparative

study ofFree Trade Zone and Free EconomicZone.And also analyzed

overseascasesthatsuccessfullyestimatedasSpecialEconomicZone,Hong

Kong,Singapore,UAEDubai,Pudong'szoneinSanghai.

AndItwasenhancedtheunderstandingofbothzonestocomparethings,

definition,purpose,designatedandoperatingstatus,principalincentives,etc.

BothZonesaresimilartothepoliticalpurposethatpromotesforeigndirect

investmentandcontributestotheeconomicgrowthofnationandregion.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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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aredifferencesthatFreeTradeZoneistypeofindustrialspecialzone

butFreeEconomicZoneistypeofspecialadministration zone.Through

comparisonFreeTradeZoneandFreeEconomicZone,therearedrawnthe

problem andinthisconnectionpresentedthe improvementdirection.

Inordertoaccomplishefficientlythepurposeofbothzones,itneedsto

makeaplantocombineorconnectoperation,andembodiesthewidenotion

ofone-stopservice.Andfrom now thegovernmenthavetopromotethe

policiesofchoiceandconcentrationthatincludeFreeTradeZonesandFree

EconomicZonesinnationalpointofview.

Keywords:SpecialEconomicZone,FreeTradeZone,FreeEconomic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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